
아주신씨(鵝洲申氏) 오봉(梧峰) 가문(家門) 고문서(古文書) 전(全) 

교령류 (57) 

홍패(紅牌) (1) 

1639년 신홍망(申弘望) 홍패(紅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홍패 / 정치·행정-과거-홍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9년    

· 형태사항 크기: 92x7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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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패(紅牌) 

붉은색을 띤 용지로 만들었으므로 홍패라고 한다. 이 종이를 속칭 홍당지라고 불렀는데 한지를 

염색하여 만들었다. 

서식은 왕이 내리는 교지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명, 과거 종류, 갑·을·병 과의 등급 구분, 성적 

순위, 연월일을 적고 '과거지보'라는 도장을 찍었다. 또한 고려시대 

과거제도에서는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중시되었으므로, 급제 패지에 좌주(시험관)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좌주문생제도를 폐지한 조선에서는 시험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조선 후기에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홍패를 매매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를 홍패매매라고 

한다. 〈속대전〉 병전 무과조에 의하면, 홍패매매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양자 모두 절도에 보내 

노예로 삼는 적과율로 처벌하게 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홍패는 1205 년(희종 1)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의 것으로 국보 181 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 고려시대 홍패로 1355 년(공민왕 4) 양이시의 것과 1376 년(우왕 2) 양수생의 것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3294a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0726a


백패(白牌) (2) 

1627년 신홍망(申弘望) 백패(白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27년    

· 형태사항 크기: 83x3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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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白牌) 

생원·진사과는 그 복시에서 각각 1 등 5 인, 2 등 25 인, 3 등 70 인으로 각 100 인을 합격시켰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전형(銓衡)이 끝나면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써서 국왕에게 올린 뒤 이를 발표, 

즉 궤방(掛榜)하였다. 

합격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하였는데,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줄지어 서서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올린 뒤에 합격증서로서 백패와 주과(酒果)를 

받았다. 

백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합격한 사람의 직위·성명·합격등급·성적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었다. →홍패 

 

1727년 신도삼(申道三) 백패(白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영조(英祖) / 수취: 신도삼(申道三)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727년    

· 형태사항 크기: 95x4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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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告身) (41) 

1589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11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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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89년신지제를 선교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89년(선조 22)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무랑 (宣務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선교랑(宣敎郞)으로 

승진시켰다. 선무랑은 종(從) 6품 하계 (下階)이고, 선교랑은 상계(上階)이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지난 달 명나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 새로 개정된 명의 

법전 『대명회전(大明會典)』전질과 황제의 칙서(勅書)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 태조(太祖)이성계(李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외교적 갈등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조선 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 법전 전질을 

가져와 바치니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이 있는 자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라는 어명은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내려졌다. 직장으로 근무하던 신지제도 이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한 모양이다. 그 

공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은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를 선교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7年(1589)11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6일에 

내려진 宣祖 (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선무랑행사섬사직장(宣務郞行司贍寺直長) 신지제를 

선교랑행사섬사직장 (宣敎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從6品 下階인 선무랑(宣務郞)에서 

상계(上階)인 선교랑(宣敎郞)으로 한 등급 陞資시킨 것이다. 

“회전영칙시(會典迎勅時)” 己丑年(1589)인 당해 11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연호(年號) 좌방(左傍)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 달에 명으로 갔던 사신이 돌아와 『대명회전 

(大明會典 )』전질과 칙서(勅書)를 바치자 선조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고는 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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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가자(加資)의 은전(恩典)을 내렸다. 조선 건국 후 200여년을 끌었던 명과의 외교문제인 

종계변무(宗系辨誣) 건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백관을 가자시키는 은전은 초 2일에 

내려졌고, 이때에는 유공자에 대한 은전이었다. 사섬시 직장으로 근무하던 신지제도 사신이 

가지고 온 명 법전과 칙서를 맞이하는 행사 에 참여하였던 모양이다. 지난 백관가자에 이어 

이번 별가까지 더하여 그는 이번 11월에만 두 자급(資級) 을 승자하였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七年  

十一月二十六日奉  

敎宣務郞行司贍  

寺直長申之悌爲  

宣敎郞行司贍寺  

直長者  

萬曆十七年十一月日  

會典迎勅時己十一別加  

正郞  

判書參判參議臣申 [着名 ] 

佐郞臣盧[着名 ] 

 

고신(告身) : 교지(敎旨), 교첩(敎牒), 관교(官敎), 사첩(謝牒) 

고신(告身)은 조선시대에 1~9 품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신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남아 있는 조선시대 임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신제도는 1392 년(태조 1)에 조선식으로 변경된 이후 정종~세조조의 

조사첩(朝謝牒, 또는 謝牒) 작성 시기[정비기]를 거쳐 1466 년(세조 12) 이래 조선식 임명법인 

관교(官敎)와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고신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4 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에게는 교지(敎旨)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관교를 발급하였다. 5 품에서 9 품 관원에게는 

왕의 명을 받아 이조와 병조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임명장을 작성하고 관인은 

이조지인(吏曹之印)과 병조지인(兵曹之印)을 찍어 교첩을 발급하였다. 모두 왕명에 의거한 

임명이었지만 4 품 이상은 왕의 직접 임명이고, 그 이하는 왕의 결재를 통한 임명 관사의 

임명이었다. 문관 및 내외 명부, 왕실·종친의 임명은 이조에서 담당하였고, 무관의 임명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고신은 1554 년(명종 9)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실려 있듯, 당나라에서 

지수관(志授官)을 선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 문서에서 기원하였다. 중국에서 고려에 

유입된 고신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4 품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형식(4 품 이상, 5 품 

이하)으로 분화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2 년 10 월 25 일에 4 품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왕지(王旨)로, 그 이하는 문하부에서 봉교(奉敎)하여 첩(牒)을 주는 방식으로 고신식을 

바꾸었다. 이후 1400 년(정종 2) 1 월 24 일부터 1 품 이하의 모든 관원에게 서경(署經)을 

실시하면서 왕지 발급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 월에 다시 3 품 이상에게 관교를 내리도록 

조치하면서 관교 발급이 재개되었다. 이어 태종은 1413 년(태종 13)에 1 품 이하의 전체 

관원에게 서경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 월 4 일에 4 품 이상에게는 관교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뒤이어 세종은 1426 년(세종 8) 1 월에 4 품 이상에게도 서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해 9 월 4 일에는 4 품 이상의 서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임명장으로 볼 때 정종 대 이후로 세조 대까지는 관교와 사첩(謝牒: 서경 

완료를 명시한 문서)만이 남아 있고 교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466 년(세조 12) 국왕이 

관직에 대해 재가를 한 이후 5 일 안에 문서를 발급하고 그 후에 사간원에서 상고·인준하고 

논핵하도록 한 조치 이후부터는 교첩이 다시 등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문서 중 정종조 이후로 

작성된 최초의 교첩은 1468 년(예종 즉위년)의 정옥견(鄭玉堅) 종 7 품 고신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종의 서경 이후 세조조까지 교첩이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이견이 있다. 한 

쪽에서는 1400~1466 년 당시에는 사첩이 임명장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며, 또 한 쪽에서는 그 

기간에도 4 품을 기준으로 관교와 교첩의 발급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사첩은 서경에 대한 

증명서로서 별도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신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吏典)의 고신조(告身條), 

예전(禮典)의 ‘문무관 4 품 이상 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문무관 5 품 이하 

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등장하는 고신은 그 제도 및 

문서의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한데 합하여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고신은 두 종류로, 문·무관 4 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임명장과 5~9 품을 

임명하는 임명장이 있다. 

4 품 이상의 고신은 관교, 교지 등으로도 부르며 서두를 ‘교지’로 시작하여 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4 품 이상 고신의 대상자는 4 품 이상의 문·무관, 4 품 이상 문·무관의 처, 

내명부(1~9 품), 왕실·종친과 그 처 및 부마이다. 5 품 이하 고신의 대상자는 5~9 품까지의 

문·무관인데, 5 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 직첩(職牒, 職帖) 등으로도 부르며 ‘왕명을 받들어[奉敎]’ 

임명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인장도 달라 

4 품 이상 고신에는 시명지보를 찍었고, 5 품 이하 고신에는 이조지인, 병조지인 등 담당 관사의 

관인을 찍었다. 

두 고신의 형식은 관인의 배우자[妻]에게도 해당하였는데 관인이 4 품을 기준으로 형식을 달리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 3 품 당상관을 기준으로 그 형식을 달리한다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 3 품 당상관 이상의 고신은 남아 있는 데 반하여 당하관 이하의 

고신은 현재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둔계선생유편(遯溪先生遺編)』에 실린 사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당시 당하관 처 고신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4 품의 

외명부에게 내렸던 영인(令人)의 임명장이 현재 약 3~4 건 존재하는데 이 형식은 4 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되어 있다. 또한 내명부 임명의 경우에는 1~9 품까지 모두 왕의 내실에 

해당하였으므로 왕의 직접 임명장인 4 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하였다. 

두 종류의 고신은 모두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였는데 문관과 내외 명부, 종친·왕실의 임명장은 

이조에서, 무관의 임명장은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현재 남아 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 년 10 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 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왕 혹은 관서에서 인증한 

문서로서 인증력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선조의 고신을 소중히 보관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 전하는 고문서 중 일부는 관찬 사서 등의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첩은 중국의 고신제도에 없었던 인사 행정이 담긴 봉교 문서로

서, 예종조 이후의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 고유의 문서 형식이었다. 5품 이하 관원

의 임명에서조차 서경을 문서 발급 이후로 미루도록 조치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왕의 임명

권 행사가 좀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직제의 변천 및 각

종 인사 행정의 면모를 확인시켜 주며, 직제 및 개인의 관력은 조선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

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589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11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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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589년신지제을 선무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89년(선조 22)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 (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선무랑(宣務郞)으로 

승진시켰다. 무공랑은 정(正) 7품(品) 이고, 선무랑은 종(從) 6품 하계(下階)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명나라에서 사신 편에 새로 개정된 법전 전질을 보낸다는 소식이 

지난달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전에 태조(太祖)이성계(李成桂)의 선대가 잘못 기록되어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외교적 갈등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조선측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그 결과인 새 법전 전질을 보낸다고 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는 특전을 내렸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함이었다. 이에 신지제도 그 은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을 선무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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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曆17年(1589)11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2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무공랑행사섬사직장(務功郞行司贍寺直長) 

신지제를 선무랑행 사섬사직장(宣務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즉, 正7品 무공랑(務功郞)에서 

從6品 下階인 宣務郞으로 한 등급 陞資시켰다. 年號 左傍에 己丑年(1589)인 당해 11월에 내려진 

別加로 인한 것이라고 附記되어 있다. 이것는 명으로부터 『大明會典』전질을 받아오게 되어, 조선 

건국 후 200여년을 끌었던 명과의 외교문제인 종계변무(宗系辨誣)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百官을 加資시키는 恩典을 베풀었고, 신지제도 그 恩澤을 

입게 되었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七年  

十一月初二日奉  

敎務功郞行司贍寺  

直長申之悌爲宣  

務郞行司贍寺直  

長者  

萬曆十七年十一月日  

己十一別加  

正郞  

判書臣李[着名 ] 參判參議  

佐郞臣金[着名 ] 

 

1589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5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0x7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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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1589년신지제를 무공랑행 사섬시 직장에 임명한 문서. 

1589년(선조 22)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새로 문과에 급제한 그를 무공랑(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에 임명하였다. 

문서가 작성된 연월일 왼쪽에 작은 글씨로 본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갑과(甲科) 제 3인으로 급제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품계를 더 높여서 관직을 제수한다고 

하였다. 문과에 합격한 이들은 그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나뉘어진다. 

정기시험의 경우 갑과에 3인, 을과에 7인, 병과에 23인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따라서 신지제는 

당해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그는 가장 말단인 종(從) 

9품이 아니라 정(正) 7품인 무공랑에 봉해졌다. 무려 한 번에 4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또 

견습 관원이 아니라 종 7품의 실직인 직장(直長)에 임명되었다. 이는 모두 갑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특혜로 이전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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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1589년(선조22)신지제를 무공랑행사섬시직장에 임명한 문서. 

萬曆17年(1589)5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11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新及第한 

그를 무공랑행사섬사직장(務功郞行司贍寺直長)에 임명하였다. 年號 左傍에 “갑과제삼인예가병수 

(甲科第三人例加幷授)”한다고 附記되어 있다. 신지제는 이해 文科에 及第하였는데 甲科 第3人의 

성적을 거두었다. 선발자 가운데 3등을 한 것이다. 문무과에서는 성적에 따라 갑과․乙科․丙科로 

나누는데, 式年 문과의 경우 갑과는 3인, 을과는 7인, 병과는 23인으로 순위를 매긴다. 따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갑과 급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혜가 내려졌다. 다른 신급제자들이 몇몇 

관서에 分官되어 權知로 대기하는 것과 달리 갑과 급제자는 바로 實職을 임명받을 수 있었다.  

務功郞은 正7品 文官의 品階이다. 한 번에 무려 4등급을 뛰어 오른 것이다. 直長은 각 관서의 

錢穀, 비품 등의 출납 실무를 주관하던 종 7품 관직이다. 司贍寺는 楮貨의 주조와 外居奴婢의 

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급제와 더불어 정 7품에 오르고 종 7품의 실직에 

임명되었으니 대단한 특혜라 할 수 있겠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七  

年五月十一日奉  

敎新及第申之悌  

爲務功郞行司  

贍寺直長者  

萬曆十七年五月日  

甲科第三人例加幷授  

正郞臣李 

判書參判參議臣李[着名 ] 

佐郞臣盧[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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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년 / 만력 18년 5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3x8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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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0년신지제를 승의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0년(선조 23)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훈랑(承訓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승의랑(承議郞)으로 

승진시켰다. 승훈랑은 정(正) 6품 하계(下階)이고, 승의랑은 한 등급 위인 상계(上階)이다. 왕이 

종묘에 친히 제시를 올릴 때 집사(執事)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상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상세정보 

1590년(선조23)신지제를 승의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8年(1590)5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1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承訓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承議郞으로 陞資하였다. 

즉, 正6品 下階인 승훈랑에서 上階인 승의랑에서 한 資級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年號 左傍에 

“宗廟親祭時執事加”라고 附記되어 있다. 선조가 宗廟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 執事를 담당한 

공으로 加資된 것이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八年  

五月二十一日奉  

敎承訓郞行司贍  

寺直長申之悌  

爲承議郞行司  

贍寺直長者  

萬曆十八年五月日  

宗廟親祭時執事加  

正郞  

判書參判參議臣朴 [着名 ] 

佐郞臣兪 [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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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년 / 만력 18년 4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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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0년신지제를 승훈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0년(선조 23)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 (宣敎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승훈랑(承訓郞)으로 

승진시켰다. 선교랑은 종(從) 6품 상계(上階)이고, 승훈랑은 정(正) 6품 하계(下階)이니 한 등급 

올려준 것이다. 이러한 승진은 같은 달에 내려진 전 관료를 특별히 승진시키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들이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올렸기에 내려진 

것이다. 

상세정보 

1590년(선조23)신지제를 승훈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8年(1590)4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6일에 

내려진 宣祖 (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宣敎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承訓郞으로 

陞資하였다. 즉, 從6品 上階 인 宣敎郞에서 正6品 下階인 승훈랑에서 한 資級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年號 左傍에 “경사별가(庚四別加)” 라고 附記되어 있다. 庚寅年인 당해 4월에 내려진 別加로 

승자하였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존호를 올렸기에 백관가자(百官加資)가 

내려졌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八年四  

月二十六日奉  

敎宣敎郞行司贍寺  

直長申之悌爲承  

 

訓郞行司贍寺直  

長者  

萬曆十八年四月日  

庚四別加  

正郞  

判書參判參議臣朴 [着名 ] 

佐郞臣尹 [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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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년 / 만력 19년 11월 일    

· 형태사항 크기: 52x7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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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1년신지제를 봉직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承議郞)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신지제를 봉직랑(奉直郞)으로 승진시켰다. 

이달에는 명에서 돌아온 사신이 황제의 칙서(勅書)를 받아 가지고 왔으므로 임금이 이를 

경축하고자 전 관료들을 승진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게다가 신지제는 근무일수가 900일이 넘어 

이에 따른 승진까지 더해져 한꺼번에 두 등급이나 승진하게 되었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24)신지제를 봉직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19年(1591)11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8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행예안현감(承議郞行禮安縣監) 신지제를 

봉직랑 행예안현감(奉直郞行禮安縣監)에 제수하였다. 正6品 上階 承議郞에서 從5品 

상계 奉直郞으로 두 資級을 올려주었다. 이에 대해 年號 左傍에 

“신십일별가사가병초(辛十一別加仕加幷超)”라고 附記되어 있다. 당해 년인 辛卯年11월에 내려진 

別加와 仕滿에 따른 加資로 한 번에 超資시킨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사신이 명황제의 勅書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까닭에 백관가자(百官加資)가 내려졌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가 차면 

차차로 품계를 높여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 正7품 이하인 參下官은 450일을, 종 6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일을 근무하면 한 자급을 올려주었다. 반면 정 3품 당상관 이상은 이러한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신지제도 근무일수를 채운데다가 백관가자의 은전까지 입어 

승자하게 되었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九年十一月  

初八日奉  

敎承議郞行禮安縣  

監申之悌爲奉直  

郞行禮安縣監者  

萬曆十九年十一月日  

辛十一別加仕加幷超  

正郞臣鄭 [着名 ] 

判書參判參議臣洪 [着名 ]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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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년 / 만력 19년 6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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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1년신지제를 예안 현감에 임명한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 (承議郞)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신지제를 예안(禮安)의 현감(縣監)으로 

임명하였다. 현감은 조선시대 가장 말단 행정 구역인 현(縣)의 수령이다. 곧 사또, 원님이다. 

고향이 의성(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사또로 나가게 된 것이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24)신지제를 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19年(1591)6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22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사헌부감찰(承議郞司憲府監察) 신지제 

를 승의랑행예안현감(承議郞行禮安縣監)에 제수하였다. 6월에 내려진 고신이므로 정기인사인 

都目政事의 결과로 보인다. 縣監은 조선시대 최하위 지방행정구역 단위인 縣의 수령직이다. 

從6品이다. 신지제의 고향이 義城이니 그리 멀지 않은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九年六 

月二十二日奉  

敎承議郞司憲府監  

察申之悌爲承議郞  

行禮安縣監者  

萬曆十九年六月日  

正郞  

判書參判參議臣李[着名 ] 

佐郞臣具 [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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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년 / 만력 19년 2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9x6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3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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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1년신지제를 승의랑 사헌부 감찰에 임명한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承議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를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에 

임명하였다. 종(從) 6품 직으로 관리들의 비리를 규찰하고 회계 감사와 의전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24)신지제를 사헌부감찰에 임명한 문서. 

萬曆19年(1591)2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초 8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승의랑행사섬사직장(承議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를 승의랑사헌부감찰(承議郞司憲府監察)에 

제수하였다. 監察은 司憲府의 從6品직으로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十九年二  

月初八日奉  

敎承議郞行司贍寺  

直長申之悌爲承  

議郞司憲府監察  

者  

萬曆十九年二月日  

正郞  

判書參判參議臣李[着名 ] 

佐郞臣具 [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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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4년 / 만력 22년 4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3x6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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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4년 통선랑행 예안현감신지제를 통덕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4년(선조 27)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통선랑(通善郞) 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신지제를 통덕랑(通德郞)으로 승진시켰다. 

정(正) 5품 하계(下階)에서 상계(上階)로 한 등급 상승하였다. 이는 당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別加)”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관등을 올려준다는 말이다. 임진왜란으로 

뒤숭숭하던 시절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났다. 이해 정월에 그 수괴를 잡아 처형한 후 중죄를 

제외한 죄인들을 사면해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민심을 다독이기 위함이었다. 사면령과 항상 

함께 내려지는 것이 ‘백관가자(百官加資)’이다. 전 관료를 한 등급 특진시키는 시혜성 조치이다. 

따라서 신지제도 이 은택으로 승진한 것이라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4년(선조27) 통선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통덕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22年(1594)4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해 정월 

30일에 내려진 宣祖(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통선랑행예안현감(通善郞行禮安縣監)신지제를 通德郞으로 陞資하였다. 通善郞은 正5品 

下階이고, 通德郞은 같은 품내 上階이니, 한 資級을 올려준 것이다. 이에 대해 연호 左傍에 

“甲正別加”라고 작은 글씨로 附記되어 있다. 당해가 甲午年이니 이해 정월에 내려진 별가의 

명으로 승진시켰다는 말이다. 이달에는 宋儒眞(?~1594)의 난을 진압하고 赦免令을 내렸으므로 

百官加資도 함께 베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二十二年  

正月三十日奉  

敎通善郞行禮安縣  

監申之悌爲通德  

郞行禮安縣監者  

萬曆二十二年四月日  

甲正別加  

正郞  

判書臣金[着名 ]參判參議  

佐郞臣金[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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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4년 / 만력 22년 정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0x4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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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4년 선무랑 예안현감신지제를 통선랑 예조정랑겸 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1594년(선조 27)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선무랑(宣務郞) 예안(禮安) 

현감(縣監)신지제를 통선랑(通善郞) 예조(禮曺) 정랑(正郞)겸(兼) 예안 현감에 임명하였다. 신지제와 

같이 5품 이하의 관료들은 이조나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명장은 ‘언제 내려진 왕명을 받들어 누구를 무슨 관직에 임명한다’라는 서술 형식을 

갖는다. 헌데 본 문서는 첫 머리가 떨어져 나가 왕명이 내려진 해는 알 수 없고 다만 8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내려진 것만 파악할 수 있다. 본 문서가 발급된 때가 선조 

27년(1594)정월이니 왕명은 그 전해나 더 이전에 내려진 것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宣祖: 

재위 1568~1608)가 신지제를 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8월 22일의 

일이다. 1592년 의주로 피난가 있던 때에 내린 것이다. 난중이다 보니 발급되지 못했던 

임명장이 이때에야 내려진 것이다. 

상세정보 

1594년(선조27) 선무랑예안현감신지제를 통선랑예조정랑겸예안현감에 임명한 문서. 

萬曆22年(1594)정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선무랑예안현감 

(宣務郞禮安縣監)신지제를 통선랑예조정랑겸예안현감(通善郞禮曺正郞兼禮安縣監)에 임명하였다. 

왕명이 내려진 시기는 문서 첫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8월 20일 

이후인 것만 알 수 있다. 『宣祖實錄』에 따르면 신지제를 예조정랑에 제수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壬辰年(1592)8월 22일의 일이다. 월일 기록이 거의 일치하니 본 고신은 이때의 명을 

받든 것이다. 宣祖(재위 1568~1608)가 蒙塵 중에 내린 명이다 보니 문서의 발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쟁이 평화교섭 단계로 접어든 이때에야 내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京職과 外職을 

兼職시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사조처 또한 전쟁 상황의 소산이었다.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 )▣… 

八月二十▣… 

敎宣務郞禮安縣監申  

之悌爲通善郞禮曺  

正郞兼禮安縣監者  

萬曆二十二年正月  日  

▣…▣(正郞 ) 

判書行參判參議臣李[着名 ] 

佐郞臣申 [着名 ] 

 



1595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5년 / 만력 23년 4월 일    

· 형태사항 크기: 41x4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착명:2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2 ~쪽 

 

javascript:goFamilyTreeIndex('pd064731','G002+AKS-KHF_13C2E0C9C0C81CB1562X0')
javascript:goFamilyTreeIndex('pd064731','G002+AKS-KHF_13C2E0C9C0C81CB1562X0')
javascript:popEmapWin('AN','DYD_02_03_021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A.1595.1111-20101008.B052b_077_00155_XXX','%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HistoryWin('data','1595','2000','G002+AKS+KSM-XA.1595.1111-20101008.B052b_077_00155_XXX','1595')


안내정보 

1595년 통덕랑행 예안현감신지제를 춘추관 기사관에 겸임시킨 문서. 

1595년(선조 28)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통덕랑(通德郞) 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신지제를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겸직 임명하였다. 춘추관의 기사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공식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관이다. 중앙 

관서의 정 6품에서 정 9품 관원들이 다수 겸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헌데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겸직 시켰으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조치이다. 

임진왜란으로 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고(史庫)가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후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였다. 이때 예안에서 가까운 봉화 태백산에도 사고가 

만들어졌다. 1606년(선조 39)의 일이다. 본 겸직 인사는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5년(선조28) 통덕랑행예안현감신지제를 춘추관기사관에 겸직 임명한 문서. 

萬曆23年(1595)4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告身이다. 같은 달 11일에 

내려진 宣祖 (재위 1568~1608)의 명을 받들어 통덕랑행예안현감(通德郞行禮安縣監) 

신지제를 춘추관기사관 (春秋館 記事官)에 겸직 임명하였다. 記事官 은 春秋館의 正6品에서 

정 9품까지의 관직으로 역사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史官 가운데 

하나이다.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사간원․ 세자시강원․ 승문원․ 종부사(承政院․ 

弘文館․ 藝文館․ 司諫院․ 世子侍講院․ 承文院․ 宗簿寺)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헌데 외직인 禮安縣監으로 하여금 기사관을 겸직하게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왜란으로 춘추관, 星州, 忠州의 史庫가 불타 소실되자 실록을 

재인출한 1606년(선조 39)에 봉화 태백산에도 사고가 설치되었다. 예안현감 신지제를 기사관에 

겸임시킨 것은 새 사고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 추측된다.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萬曆二十三年▣(四 ) 

月十一日奉  

敎通德郞行禮▣▣(安縣 ) 

監申之悌爲通德  

郞行禮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者  

萬曆二十三年四月  日  

正郞  

判書參判參議臣李[着名 ] 

佐郞臣尹 [着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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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관(記事官)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시강원·승문원·종부시(宗簿寺) 등의 해당 품계의 관원이 으례 

겸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예문관의 봉교(奉敎) 2 인, 대교(待敎) 2 인, 검열(檢閱) 4 인이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으므로, 주로 이들 8 인의 기사관을 가리켜 

사관(史官)이라 하였다. 

연산군 때 녹고관(錄考官)이라 개칭하였으나, 종종 즉위초에 기사관으로 환원되었다.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규장각의 6 품 이하의 관원도 으례 겸임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 

사간원의 관원이 기사관을 겸임하는 예는 폐지되었다.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사관의 하나이다. 사관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로 

예문·춘추의 2 관으로 나누어 시정의 기주(記注)를 담당하게 했다. 

조선 태조 때 2 개의 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가 뒤에 나누어 춘추관을 두었다. 

춘추관에는 영사 1 명, 겸지사(兼知事)·동지사(同知事) 각 2 명, 수찬관 7 명, 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을 두었다. 이 가운데 홍문관의 직제학에서 정자(正字)까지, 예문관의 봉교에서 검열까지, 

승정원의 주서(注書), 승문원의 판교, 종부시정(宗簿寺正) 등은 모두 본품계를 갖고 

편수·기주·기사관을 겸했다. 

사헌부의 집의에서 지평까지와 사간원의 당하관 1 명이 기사관을 겸하였다. 조선초에는 

기사관이 기록하는 일기가 대단히 소략하여 관원들의 성명과 출근·결근 여부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뒤에 시정기와 함께 참판 이상의 신하가 죽으면 행장과 그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기도 

해서 사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이수광(李睟光) 같은 이는 사관의 역할을 

재상의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실제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 일파는 비판적인 

사관들을 강제로 교체시키기도 하였다.→ 사관, 사초, 시정기,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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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6년 / 만력 24년 7월 20일    

· 형태사항 크기: 41x5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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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6년신지제를 조산대부행 예안 현감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승진시킨 문서. 

1596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산대부(朝散大夫)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겸(兼) 

춘추관 (春秋館) 기주관(記注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월 초 5일에 이어 다시 한 등급 

승진하였다. 이는 당월인 7월에 이몽학(李夢鶴: ? ~1596)의 난이 태풍처럼 일어났다가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되었는데, 이를 경축하기 위해 모든 관료를 한 등급 올려주라는 왕명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겸직도 기사관(記事官)에서 그 위 관직인 기주관(記注官)으로 상승하였다. 

상세정보 

1596년(선조29)신지제를 조산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주관에 임명한 문서. 

萬曆24年(1596)7월 20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조산대부행 예안현감겸 

춘추관 기주관(朝散大夫行 禮安縣監兼 春秋館 記注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당해 2월 초 5일에 

仕滿에 따른 가자(加資)로 朝奉大夫로 陞資한 후 반년 만에 다시 바로 위 품계인 從4品 

上階 朝散大夫에 봉해졌다. 이에 대해 본 문서는 年號 左傍에 “丙七別加”라고 밝혀 

두었다. 丙申年인 당해 7월에 내려진 別加로 인한 가자란 말이다. 이달에는 李夢鶴(?~1596)의 

난이 일어났다가 불과 며칠 만에 진압되었다. 이에 따른 百官加資로 추측된다. 승자함에 따라 

겸직도 올라갔다. 記事官에서 正․從5품직인 記注官으로 승진하였다. 

 『선조실록』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敎旨  

申之悌爲朝  

散大夫行禮 

安縣監兼春  

秋館記注官  

者  

萬曆二十四年七月二十日  

丙七別加  

기주관(記注官)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한 사관의 하나였다. 조선 정부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추관을 설치하고, 1401년(태종 1)에는 그것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했다. 이때 

처음으로 기주관의 명칭이 보인다. 기주관의 품계는 정5품·종5품인데 의정부·육조·홍문관·사헌부·

사간원·승문원 등의 관서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관원이 당연직으로 겸임했다. 또한 1776년(정조 

즉위) 궁궐 안에 규장각이 새로이 설치되면서 규장각의 관원 가운데서도 같은 품계를 가진 자는 

기주관을 겸직했다. 그뒤 고종(1863~1907 재위) 즉위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가운데서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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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겸직하던 예를 폐지했다.  

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6년 / 만력 24년 7월 초 4일    

· 형태사항 크기: 39x4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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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6년신지제를 조봉대부행 예안 현감겸 춘추관 기사관에 재차 임명한 문서. 

1596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봉대부(朝奉大夫)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겸(兼) 춘추관 

(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이미 지난 2월 초 5일에 같은 임명장이 발급되었음에도 7월 

초 4일 재차 본 임명장이 내려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상세정보 

1596년(선조 29)신지제를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사관에 재차 임명한 문서. 

萬曆24年(1596)7월 초 4일에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기사관(朝奉大夫行禮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이미 2월 초 5일에 仕滿에 따른 加資로서 朝奉大夫로 陞資한 고신이 발급되었음에도 

같은 임명 문서가 한 장 더 내려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敎旨  

申之悌爲朝  

奉大夫行禮 

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  

者  

萬曆二十四年七月初四日  

159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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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6년신지제를 조봉대부로 승진시킨 문서. 

1596년(선조 29)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봉대부(朝奉大夫)행(行) 예안(禮安) 현감(縣監) 

겸(兼) 춘추관 (春秋館) 기사관(記事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그가 예안 현감에 제수된 것은 5년 

전인 1591년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관리들의 품계(品階)를 올려주는 

일종의 연공서열 시스템이 있었다. 가장 말단인 종 9품부터 정 7품까지는 450일, 종 6품부터 

정 3품 당하(堂下)는 900일을 근무하면 한 등급 승진시켜 주었다. 다만 정 3품 당상(堂上) 

이상은 이러한 근속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되었다. 30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근속한 신지제는 이번에 이에 따른 승진 혜택을 입게 되었다. 

상세정보 

1596년(선조29)신지제를 조봉대부로 승자시킨 문서. 

萬曆24年(1596)2월 초 5일에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 

조봉대부행예안현감겸춘추관 기사관(朝奉大夫行禮安縣監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한 告身이다. 

하였다. 두 해 전 정월 30일에 正5品 上階 通德郞에 오른 후 2년 만에 從4品 下階 朝奉大夫에 

올랐다. 4품 이상인 大夫의 반열에 올라 吏曹나 兵曹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직접 제수되는 

고신을 받게 되었다. 그가 禮安縣監에 임명된 것은 만력 19년(1591)6월 22일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근무일수를 채우면 차차 품계를 올려주는 循資法이 시행되었다. 종 6품 이상인 

參上官은 900일을 일해야 했다. 필요한 30개월을 훨씬 넘겨 근무한 신지제는 이에 따라 

加資되었다. 이를 仕加라 한다. 

 『宣祖實錄』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敎旨  

申之悌▣(爲 )▣(朝 ) 

奉大夫▣(行 )▣(禮) 

安縣監兼春  

秋館記事官者  

萬曆二十四年二月初五日  

仕加  

 

조봉대부(朝奉大夫)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 년(태조 1) 7 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 4 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정하여져 그대로『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 4 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 부호군 

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문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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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7년 / 만력 25년 3월 초 10일    

· 형태사항 크기: 39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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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597년신지제를 정략장군행 용양위 부사직에 임명한 문서. 

1597년(선조 30)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정략장군(定略將軍)행(行) 용양위(龍驤衛) 

부사직(副司直)에 임명한 문서이다. 용양위는 조선 초․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가운데 하나로 좌위(左衛)에 해당한다. 부사직은 오위의 종(從) 5품 관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상세정보 

1597년(선조30)신지제를 정략장군행용양위부사직에 임명한 문서. 

萬曆25年(1597)3월 초 10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정략장군행용양위부사직(定略將軍行龍驤衛副司直)에 임명한 

告身이다. 龍驤衛는 조선 초․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를 

이룬다. 副司直은 오위의 從5品 관직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에 따라 무관직에 

제수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에 따라 품계도 武臣 從4品 上階인 定略將軍으로 바뀌었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敎旨  

申之悌爲定  

略將軍行龍 

驤衛副司直  

者  

萬曆二十五年三月初十日  

 

정략장군(定略將軍)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무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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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안내정보 

1597년신지제를 조산대부행 세자시강원 문학에 임명한 문서. 

1597년(선조 30)신지제(申之悌: 1562~1624)를 조산대부(朝散大夫) 행(行)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문학(文學)에 임명한 문서이다. 근 6년간 예안(禮安) 현감(縣監)직을 수행한 그는 세자의 교육기관 

인 세자시강원 의 정(正) 5품직인 문학(文學)에 제수되어 드디어 중앙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현감 

재직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지역 의병장들과 함께 의병을 모아 왜적을 토벌하기도 하였던 

그는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어수선한 지역 상황을 다스리느라 오랫동안 이곳의 수령 생활을 

계속하였다. 

상세정보 

1597년(선조30)신지제를 조산대부행세자시강원문학에 임명한 문서. 

萬曆25年(1597)2월 초 6일 宣祖(재위 1568~1608)가 申之悌(1562~1624)를 조산대부행세 

자시강원문학 (朝散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에 임명한 告身이다. 오랫동안 禮安의 縣監으로 봉직 

하였던 신지제는 이해 드디어 중앙으로 복귀하였다. 세자의 교육기관인 世子侍講院의 正5品職 

文學에 제수되어서 이다. 본디 文科에 甲科로 급제한 그의 학문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된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외직에 머무른 것은 왜란 때문이었다. 예안현감재직 중 왜란이 발발하자 그는 

지역 의병장들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을 토벌하였다.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어수선한 

지역 상황을 다스리느라 오랫동안 수령생활을 하던 그는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때 중앙 정계로 

복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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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敎旨  

申之悌爲  

朝散大夫  

行世子侍  

講院文學  

者  

萬曆二十五年二月初六日  

 

조산대부(朝散大夫) 

조선시대 문신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 년(태조 1) 7 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 4 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정하여져 그대로『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 4 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

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문산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보도와 교육을 담당한 관청. 

춘방, 첨사부, 징원당, 뇌사라고도 한다. 고려말에 확립된 세자관속을 개칭하면서 성립되었으나 

성립된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1418 년(태종 18) 고려 이래 세자관속이 관장한 강학·시위 기능을 독립·전문화하고, 그를 위하여 

세자관속을 세자시강원과 세자익위사로 독립시켜 강학과 시위를 전담하게 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비로소 고려 이래 세자의 보도·시강·시위, 세자부의 행정사무 등과 

이를 담당하던 여러 기능과 관원이 정리되면서 세자의 보도·교육을 전담하는 순수한 

세자교육기관으로 정립되었다. 성립시 세자시강원의 법제적인 기능은 세자를 모시고 강학을 

행하는 것이었고, 〈경국대전〉에는 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고 도의를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이후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실제기능은 왕세자의 책봉여부 

및 연령, 교육에 대한 관심도 등과 관련되어 일정하지 않았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보면, 성립 때에는 관아명의 개칭과 함께 세자관속의 사(師) 등이 

세자시강원 사 등으로 개칭되면서 좌·우 시직(각 1 명, 정 8 품)을 제외한 모두가 계승되었다. 그 



관원에는 사(師 : 1 명, 좌의정겸), 부(傅 : 1 명, 우의정겸), 이사(1 명, 찬성겸), 좌·우 빈객(각 1 명, 

정 2 품겸), 좌·우 부빈객(각 1 명, 종 2 품겸), 좌·우 보덕(각 1 명, 종 3 품), 좌·우 필선(각 1 명, 

정 4 품), 좌·우 문학(각 1 명, 정 5 품), 좌·우 사경(각 1 명, 정 6 품), 좌·우 정자(각 1 명, 정 7 품)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의 관아명칭과 이때의 직관은 그후 1431 년(세종 13), 1456 년(세조 2), 1466 년, 

1469 년(예종 1), 1646 년(인조 24), 1746 년(영조 22) 이전, 1784 년(정조 8), 1894 년(고종 31), 

1895 년, 1896 년에 걸쳐 변천되면서 운영되다가 1910 년(순조 4) 조선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세자시강원의 격은 1784 년까지 최고 녹관인 보덕의 품계와 관련되어 

종 3 품아문이었으나, 1784 년 이후 보덕이 정 3 품 당상관으로 승질됨에 따라 정 3 품 

당상아문으로 승격되었다. 또 찬선·진선(익선이 1748 년에 개칭됨)·자의는 법전상 으로는 

녹관으로 규정되었지만 때때로 겸관으로 운영되었다. 1525 년(중종 20)에는 나이 어린 세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덕 이하의 빈번한 교체를 금지했다. 

 

 

 

 

 

 

 

 

 

 

 

 

 

 

 

 

 

 

 



1606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선조(國王:宣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06년    

· 형태사항 크기: 40x4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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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광해군(國王:光海君)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17년    

· 형태사항 크기: 54x7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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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신지제(申之悌)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23 년    

· 형태사항 크기: 44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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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0 년    

· 형태사항 크기: 45x5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고문서/오봉 가문/1. 교령류/(3) 고신/고신 / 3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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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5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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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35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35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44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4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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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5년    

· 형태사항 크기: 49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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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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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4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4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4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47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7년    

· 형태사항 크기: 51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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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52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2년    

· 형태사항 크기: 53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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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656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6년    

· 형태사항 크기: 50x6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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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9년    

· 형태사항 크기: 54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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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63 년    

· 형태사항 크기: 53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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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64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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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71 년    

· 형태사항 크기: 53x6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3) 고신 / 고신 / 

372 ~쪽 

 

javascript:goFamilyTreeIndex('pd064734','G002+AKS-KHF_13C2E0D64DB9DDB1600X0')
javascript:goFamilyTreeIndex('pd064734','G002+AKS-KHF_13C2E0D64DB9DDB1600X0')
javascript:popEmapWin('AN','DYD_02_03_021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A.1671.1111-20101008.B052b_077_00185_XXX','%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HistoryWin('data','1671','2000','G002+AKS+KSM-XA.1671.1111-20101008.B052b_077_00185_XXX','1671')


녹패(祿牌) (4)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 1 과부터 제 18 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정월과 7 월 연 2 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1439 년(세종 21) 연 

4 회, 즉 춘○하○추○동 4 차례 반록(頒祿)하는 것으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후 1671 년 

(현종 12)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속대전』에 반영되었다.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대전회통』 등에 밝혀져 있다. 녹봉은 관료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며, 조선시대 녹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패는 

『경국대전』 등 법전에 실린 녹과의 규정과 실제가 일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녹패의 발급은 태조대에는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 : 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전율통보(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고 있으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녹패로서 현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다. 1606년(선조 39)에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및 1658

년(효종 9)에 숙경공주(淑敬公主)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13년(숙종 39)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88년(정조 12)에 강명달(姜命達)에게 내린 제5과 녹패, 1834년(순조 34)에 남연군(南延君)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이 있다. 

신지제의 녹패는 1589년(선조 22) 6월과 이듬해 정월에 이조에서 당시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이었던 지제에게 

제 14과 녹을 내리는 녹패이다. 녹패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주는 증서로서、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하여 호조에서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 1과부터 제 

18과까지로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정월、4월、7월、10월 초에 4차례 반록(頒祿)하도록 되어 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그리고 입회한 감찰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이 있는 

소편지(小片紙、지급증)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인이 찍혀 있다. 

신지제가 받은 제 14과 녹은 종 7품직 관원이 받는 등급으로、당시 지제의 녹패에 기록된 지급증의 수급 

내용은『경국대전』등 법전에 명시된 녹과와 차이가 없었다. 법전에 명시된 제 14과 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 14과(종 7품) 녹봉액 

春期에는 中米 1石、糙米 3석、田米 1석、黃豆 2석、正布 2匹, 楮貨 2張을 지급한다. 

夏期에는 中米 1석、糙米 4석、小麥 1석、正布 1필을 지급한다. 

秋期에는 中米 1석、糙米 3석、田米 1석、小麥 2석, 正布 2필을 지급한다. 

冬期에는 糙米 4석、黃豆 2석、正布 1필을 지급한다. 이상은 12일이 지급일이다. 

 



1589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89년 / 만력 17년 6월 일    

· 형태사항 크기: 87x5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서명 1 개(정방형)              2 개(정방형) 서압:3      착명:5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78 ~쪽 

 

 

 

안내정보 

1589년 무공랑행 사섬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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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년(선조 22)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務功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 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5월 11일에 종(從) 7품직에 임명되어 6월 모일에 이 문서를 받았다. 이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제출하면 실제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기록은 본 문서 하단에 

남아있다. 신지제는 8월 모일과 10월 13일에 녹봉을 받았다. 법전에는 1․4․7․10월 네 차례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는 가을 녹봉을 한 달이나 늦게 받았다. 10월에는 조미(造米) 4섬, 콩 2섬, 

베 2필을 받았다. 이를 기록한 후에는 광흥창관원과 입회하는 감찰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다. 

비리를 막고자 함이다. 

상세정보 

1589년(선조22) 무공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증서. 

萬曆17年(1589)6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祿牌이다. 왕명을 받들어 

務功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 己丑年에 第14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에 

따라 각 4孟朔에 賜給하였다. 따라서 당해 5월 11일로 從7品 直長에 임명된 신지제는 그에 

해당하는 제 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실제로 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두 차례 수령한 기록이 남아 있다. 8월과 10월 

13일이다. 8월에는 中米 1石, 造米 3石, 田米 1石과 布 2匹을 받았다. 이는 법전의 제 14과 

秋期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단이 결락되어 보이지 않는 곡물 한 종과 그 양은 小麥 

2섬일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3일에 받은 造米 4石, 太 2石, 布 얼마도 법전의 冬期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베의 양은 1필이다. 이렇게 수령한 날짜와 물목을 기록한 다음 

입회한 監察과 광흥창관원이 着名과 署押을 모두 하였다. 8월분 기록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감찰의 서명을 볼 수 없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奉  

敎賜務功郞行司贍寺直長申之悌  

今己丑年第拾肆科祿者  

萬曆十七年六月日  

正郞  

判書參判臣任 [着名 ]參議  

佐郞臣盧[着名 ] 

 

己丑八月▣五▣(日 )▣(中 )米一石造米三石田米一石▣… 

▣…▣ 布二▣… 

▣…▣ 

廣興倉 [着名 ][署押 ] 

 

javascript:goDicLayer('DIC_B1_000807',%20event)
javascript:goDicLayer('DIC_B9_001238',%20event)


己丑十月十三日造米四石太二石布▣… 

監察 [着名 ][署押 ] 

廣倉 [着名 ][署押 ] 

 

무공랑(務功郞) 

조선시대 문산계 가운데 정7품 상계.→ 문산계. 

 

사섬시(司贍寺) 

조선시대 저화(楮貨)의 주조 및 외거노비(外居奴婢)의 공포(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401 년(태종 1)에 설치한 사섬서(司贍署)를 1460 년(세조 6)에 개칭한 것이다. 사섬서는 저화의 

사용 여부에 따라 몇차례 치폐(置廢)를 반복하다가 1460 년에 전농시(典農寺)에 합속되었다. 

하지만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섬시로 개칭된 것이다. 

그 뒤 1637 년(인조 15)에 폐지되어 제용감(濟用監)에 합병되었다가 1645 년에 호조판서 

정태화(鄭太和)의 건의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소속 관리로는 정(正) 1 인, 부정(副正) 1 인, 첨정(僉正) 1 인, 주부(主簿, 종 6 품) 2 인, 직장(直長, 

종 7 품) 1 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관도 역할이 점점 유명무실해지면서 1705 년(숙종 

31)에는 호조의 사섬색(司贍色)에 합쳐지고 말았다. 

 

1590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0년 / 만력 18년 정월 일    

· 형태사항 크기: 103x7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4 개(정방형)   착관:8서압:8착명:10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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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79 ~쪽 

 

안내정보 

1590년 선교랑행 사섬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1590년(선조 23)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宣敎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에게 금년 제 14과의 녹봉을 

내려준다는 내용이다. 그 아래에는 실제로 녹봉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춘하추동 네 차례 

1․4․7․10월에 지급되었으므로, 네 번의 기록이 남아있다. 받은 물건은 쌀, 콩, 베 등으로 모두 

법정량과 동일하다. 녹봉을 관리하는 광흥창(廣興倉)관원과 함께 관리를 규찰하는 감찰(監察)도 

입회하여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있다. 

상세정보 

1590년(선조23) 선교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萬曆18年(1590)정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祿牌이다.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행사섬사직장(宣敎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에게 금년 庚寅年에 第14科의 祿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녹봉은 實職을 기준으로 하므로 從7品 直長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지제는 

제 14과의 녹봉을 받게 되었다. 

그 아래는 실제로 수령한 기록이다. 春夏秋冬 4 차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락으로 

월일기록이 유실되었다. 나머지 두 차례는 4월 11일과 10월 11일이다. 四孟朔에 사급하되 

제 14과 종 7품은 12일에 지급한다는 법전 규정이 거의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마다 받은 곡식, 포, 저화 등도 법전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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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奉  

敎賜宣敎郞行司贍寺直長申之悌  

今庚寅年第拾肆科祿者  

萬曆十八年正月日  

正郞  

判書參判參議臣申 [着名 ] 

佐郞臣盧[着名 ] 

 

庚寅▣…▣中米一石造米三石田米一石造米 1 石太二石布二匹楮貨二丈  

監察 [着名 ][署押 ] 

廣興倉 [着名 ][署押 ] 

 

庚寅四月十一日中米一石造米四石太一石布一疋  

監察 [着名 ][署押 ] 

廣興倉 [着名 ][署押 ] 

 

庚▣(寅 )▣…▣米一石造米三石田米一石麥二石布二疋  

監察 [着名 ][署押 ] 

廣興倉 [着名 ][署押 ] 

 

庚寅十月十一日造米四石太二石布一疋  

監察 [着名 ][署押 ] 

廣興倉 [着名 ][署押 ] 

 

1591년 신지제(申之悌)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5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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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크기: 92x7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서명(개) 착관:1서압:1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80 

~381쪽 

 

안내정보 

1591년 승의랑행 사섬시 직장신지제의 봉급 문서. 

1591년(선조 24) 이조(吏曹)에서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발급한 봉급 문서이다. 오랜 세월 

전해지다 보니 본문은 떨어져 나가고 전하지 않는다. 뒷면에 표지로 사용한 폭에 

승의랑(承議郞)행(行) 사섬시(司贍寺) 직장(直長)신지제의 금년 녹봉이라고 다소 장식적인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 그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안쪽 면 아래에 한 차례 

봉급을 받아간 기록이 남아있다. 신묘년(辛卯: 1591)정월 11일이므로, 본 문서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은 종(從) 7품이므로 제 14과(科)의 녹봉을 받는다. 그가 

받아간 곡식과 물건도 이 규정과 거의 일치한다. 그는 이해 2월에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종 6품 직이므로 새로 봉급 문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 봉급 

문서에는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591년(선조24) 승의랑행사섬시직장신지제의 녹봉 문서. 

1591년(선조 24)에 吏曹에서 申之悌(1562~1624)에게 내린 祿牌이다. 결락이 심하여 녹패 본문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背面에 承議郞行司贍寺直長신지제의 금년 祿이라는 기록을 통해 그의 

녹패임을 알 수 있다. 안쪽 하단에는 녹봉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있다. 辛卯年 (1591)正月 11日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본 녹패 또한 이해 정월에 발급되었을 것이다. 수령한 물목으로 보아 

第14科의 春期 祿俸이다. 廣興倉관원의 서명도 결락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는 당해 2월 초 8일에 司憲府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까닭에 정월에 수령한 기록만 남아 

있다. 녹봉은 실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背面 ] 

承議郞行司贍寺直長申之悌  今年▣祿  

 

辛卯正月十一日中米一石造米三石田米  

牟造米一石太二石布二疋楮貨二丈  

監察 [着名 ][署押 ] 

 

승의랑(承議郞) : 정6품 상계이다.→ 문산계 

 

신묘년 녹패(祿牌) 

· 분류 고문서-교령류-녹패 / 정치·행정-임면-녹패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신묘 

· 형태사항 크기: 90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7) 녹패 / 녹패 / 38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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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有旨) (5) 

1602년 신지제(申之悌) 유지(有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 국왕·왕실-교령-유지 

· 작성주체 발급: 국왕:선조(國王:宣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02년    

· 형태사항 크기: 38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2) 유지 / 유지 / 3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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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년 신지제(申之悌) 유지(有旨) 

 



1623년 신지제(申之悌) 유지(有旨) 

 

 

1645년 신홍망(申弘望) 유지(有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유지 / 국왕·왕실-교령-유지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5 년    

· 형태사항 크기: 50x5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2) 유지 / 유지 / 

3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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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홍망(申弘望) 유지(有旨) 

 

 

유지(有旨) 



조선시대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명령을 받는 이에게 전달된 왕명서(王命書).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하자가 없으면 이를 

서사(書寫)하고 보인(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送付)한다. 하지만 유지는 담당 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姓)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여 주는 중요한 왕명서이다. 

유지는 그 자체가 곧 왕명이고, 그 내용은 국가 기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지의 

전달과정에서의 실착(失錯)은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유지는 왕조실록 등 관찬사서에도 전재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평가된다. 

현전하는 유지로는 규장각 도서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발한 것이 25 장 정도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것도 약간 전하여지고 있다. 지방에도 임진왜란 전후에 

유성룡(柳成龍)·권응수(權應銖) 등에게 내린 것을 비롯하여 약간의 유지가 전래되고 있다. 

 

 

교서(敎書) (1) 

1617년 광해군(光海君) 교서(敎書) 

· 분류 고문서-교령류-교서 / 국왕·왕실-교령-교서 

· 작성주체 발급: 국왕:광해군(國王:光海君)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17 년    

· 형태사항 크기: 35x17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1) 교서 / 교서 / 325 ~3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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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敎書)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 



임금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를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 또는 

칙서 라고 한다. 중국 진 때부터 황제의 명령을 조, 왕후와 제후의 명령을 교라고 하였으므로, 

중국의 제후국인 조선에서도 임금의 명령서를 교서라고 했다. 

그러나 원의 지배를 받기 전의 고려와 대한제국기에는 조서라고 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작성하여 왕이 열람하거나 청문을 거친 후 반포되었다. 

즉위교서·구언교서·공신녹훈교서·배향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 등이 있고, 그밖에 사여·권농 

사명훈유 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 등의 경우에도 교서를 내렸다. 

황제가 내릴 경우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한다.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의 

고려와 대한제국시대에는 조서라 하였다. 한편, 왕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대리청정할 때 왕세자가 

내리는 유훈을 영서(令書)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의 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교서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즉위교서(卽位敎書) 구언교서(求言敎書) 

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가 

있다. 

그 밖에 사여(賜與)·권농(勸農)·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포장(褒奬)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 또는 조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閱覽) 또는 청문(聽聞)을 거치게 된다. 

교서는 원문서(原文書) 그대로 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발급된 교서의 수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서 상태의 교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사서(官撰史書)와 ≪동문선 東文選≫ 등에 전재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재 또는 전사(傳寫)된 것은 고문서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교서 가운데에는 관찬사서나 문집류에 전재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으며, 그 중에는 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교서 중에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功臣敎書) 사명훈유교서 

(使命訓諭 敎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영예를 상징하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공신교서로서는 1401 년(태종 1)에 마천목(馬天牧)에게 내린 좌명공신교서(佐命功臣敎書), 1468 년 

(세조 13)에 허종(許琮)에게 내린 적개공신교서(敵愾功臣敎書)가 있다. 

또한 보물 제 651 호로 지정된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益山延安李氏宗中文籍) 중 1472 년(성종 

3)에 이숭원(李崇元)에게 내린 좌리공신교서(佐理功臣敎書), 1507 년(중종 2)에 신은윤(辛殷尹)에게 



내린 정국공신교서(靖國功臣敎書), 1604 년(선조 37)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호성공신교서 

(扈聖功臣敎書) 등이 있다. 

사명훈유교서로서는 1592 년에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내린 교서, 1638 년(인조 16)에 

충청도관찰사 김육(金堉)에게 내린 교서 등이 있다. 

교서의 문서식은 ‘교구함성명(敎具銜姓名)(또는 모모인등(某某人等)서(書) 왕약왈운운 (王若曰云云) 

(사실(事實))고자교시상의지실(故玆敎示想宜知悉) 년호기년모월모일(年號幾年某月某日)’ 이다. 

구언교서일 경우에는 결사(결사(結辭))를 ‘고자교시상의지실(故玆敎示想宜知悉)’ 대신에 

‘자이정부체 여지의포교중외함사문지(咨爾政府體予至意布敎中外咸使聞知)’ 또는 

‘자이신료체여지회 (咨爾臣僚 體予至懷)’라고 쓴다. 연호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훈유서(訓諭書)·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이를 황제가 내릴 때에는 

조서(詔書) 또는 칙서(勅書)라고 하고、왕세자가 대리청정시 내릴 때는 영서(令書)라고 하였다. 

교서도 그 내리는 성격에 따라 

즉위교서(卽位敎書)·구언교서(求言敎書)·공신녹훈교서(功臣錄勳敎書)·배향교서 (配享敎書)·문묘종사교서 

(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사여(賜與)·권농(勸農) 사명훈유 

(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獎) 등의 교서가 있다. 교서는 대개 문신이 

제진(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친 뒤 반포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서는 

개인에게 내려진 공신교서나 사명훈유교서 등이 일반적이다 . 

선지제(申之悌)의 교서는 16l7년(광해군 9) 5월 12일에 창원부사였던 신지제에게 명화적 정대립 등을 

체포한 공로를 기린다는 뜻으로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이 교서의 형식은 일반 교서와 다를 바 없이 「교구함성명서 왕약왈운운…고자교시상의지실 년호모년 

모월모일」敎具銜姓名書 王若曰云云……故玆敎示想宜知悉 年號某年某月某日 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즉「교창원부사신지제명화작적정대립등진심근포상가서(敎昌原府使申之悌明火作賊鄭大立等盡心跟捕賞加書

)」라 하고、 왕약왈 운운이라고 하여 명화적 정대립 등을 잡은 공로로 통정대부직(通政大夫職)을 

내린다는 내용을 적고, 교서의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적은 다음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이 같은 절차는 조정의 논상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교서를 내리기에 앞서서 5월 

초 6일에 통정대부를 더하는 교지가 내려졌었다. 

 

 

 

https://archive.aks.ac.kr/heje/heje.do?booknum=77#remarkexplan_21


추증교지(追贈敎旨) (2) 

1646년 신지제(申之悌) 추증교지(追贈敎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지제(申之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년    

· 형태사항 크기: 65x8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6) 추증교지 / 추증교지 / 

3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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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 조씨(趙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조씨(趙氏)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65x8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6) 추증교지 / 

추증교지 / 37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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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敎旨)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

에 ‘교지(敎旨)’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 

조선시대 국왕의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동시에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

비, 기타 특권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적는 문서군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를 사용하도

록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들 교지라고 지칭된 문서는 관직 임명 문서인 고신(告身), 과거 합

격 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 추증 교지(追贈敎旨), 시호 교지(諡號敎旨), 면역 교지(免役敎旨), 

사패 교지(賜牌敎旨) 등이 있다. 

교지라고 부르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왕지’라고 표기되었다. 『세종실

록』 17년 9월 3일 기사에 “속전(續典)에는 판(判)을 고쳐 교(敎)라 하고, 왕지를 고쳐 교지라 하

였는데도, 관교 작첩(官敎爵牒)과 외리(外吏)의 정조(正朝)·안일 차첩(安逸差貼)에는 그대로 왕지라 

일컫게 되니, 실로 불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교지로써 고치소서.”라는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는 우선 당시까지 국왕의 명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왕지는 1435년 

9월 시점에 법전에 반영하여 교지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울러 문서 형식상 첫 행

에 교지라고 적는 문서가 이 시점까지는 왕지라고 적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서를 보면, 1435년 6월 29일 정자신(鄭自新)에게 발급된 고신이 왕지라고 표기한 

문서의 하한선이고, 교지라고 표기한 문서는 1436년(세종 18) 6월 3일 이정(李禎)에게 발급된 고

신이 상한선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교(敎)’라고 칭하였다. ‘지(旨)’는 여기에 담긴 국왕의 

의중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를 발할 수 

있는 자는 형식상 국왕 한 사람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자·중전·대비 등의 말씀을 교지로 명명한 

기록도 종종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글자에는 엄밀한 구분이 있었다. 

즉 중전이나 대비의 말씀은 ‘내지(內旨)’, 세자의 말씀은 ‘영지(令旨)’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1443 년(세종 25)에 국왕이 “지금부터 모든 전교(傳敎)하는 일은 모두 교지로 칭하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다(『세종실록』 25 년 8 월 29 일). 이 기사를 통해 교지가 국왕의 명령인 ‘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지는 국왕의 명령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였지만, 특정 종류의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 등을 

사여하는 문서는 첫 행에 교지 두 글자를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같은 양식의 문서를 교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흔히 교지라고 칭하였던 

문서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먼저 관직 임명 문서인 

4 품 이상 고신(告身)이 있었고, 과거 합격 증서는 홍패와 백패가 있었다. 또한 죽은 관원이나 그 



자격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내리는 추증 교지, 시호를 내리는 시호 교지, 조선 초기 

향리에게 면역을 해주며 작성한 면역 교지, 공신 등에게 노비와 토지 등을 사여하면서 내린 

사패 교지 등이 있다. 이상의 문서들은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교지로 명명되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첫 행에 ‘교지’라고 적고, 본서 본문은 수취자의 이름과 국왕이 사여하는 관직, 

물품, 특권의 내역을 적은 후 ‘~자(者)’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발급 연월일을 적었다. 이는 교지 

라고 불리는 문서군의 공통된 형식이다. 그러나 발급 연대 위에 찍은 어보(御寶)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관직을 임명하는 고신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와 생원·진사시 합격 증서인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그 외 추증 

시호·면역·사패 등의 교지에는 임명장과 같은 시명지보를 찍었다. 

교지의 수혜 범위, 교지의 작성 및 전달 방식은 조선시대 왕권의 범위와 영향력, 그리고 그 구체

적인 발현 양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차첩(差帖) (1) 

1639년 신홍망(申弘望) 차첩(差帖) 

· 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    / 수취: 신홍망(申弘望)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39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1. 교령류 / (8) 차정첩 / 차정첩 / 3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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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첩(差帖) 

조선시대 관아의 장이 무록직(無祿職) 속관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 

조선시대에 직사(職事)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구전 차첩(口傳差帖)과 봉교 차첩(奉敎差帖) 및 국왕의 결재 없

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 차첩(官長差帖)이 있었다. 

조선시대 정직 관원 임명장이던 고신(告身)이 직사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祿)이 주어진 반면,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이었다. 

차첩에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官衙: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관서를 관아라고 하였다) 장(長)의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었다. 

구전 차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따라 작성하되 기록 방식에 일정한 투식이 

있었다. 형식은 첫 부분이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고 이어서 “연호기년모월모일 

도승지신성명차지구전(年號幾年某月某日 承旨臣姓名次知 傳)”이라 하여 승지가 담당하여 국왕의 

구전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다. 임명 내용은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 

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와 같이 기록 

한 후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썼다. 본문 다음 

에는 수취자, 발급 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찍었다. 고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두를 구전 차첩 



에 쓴 것은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구전 차첩의 임명 내용은 산관(散官)의 

언급이 없이 직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전 차첩의 발급처는 이조·병조·충훈부·충익부 등이며, 임명 대상은 7~9 품의 무록관 및 무품 

군관(無品軍官), 문음(門蔭) 및 공신 자손의 체아직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직역을 마친 후 나름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사를 원하는 문음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은 문서의 첫 부분이 구전 차첩과 동일하게 “모조위차정사”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구전 차첩과는 달리 “왕명 일자+임명 내용+위유치유등이(爲有置有等以)”를 기록한 뒤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를 기록하였다. 왕명 일자 부분에 왕의 구전 정사 

(口傳政事)를 언급하는 대신 계(啓)·계하(啓下) 등으로 결재받았음을 표시하였다. 봉교 차첩 역시 

문서 내에 이두가 사용되며, 본문 내용에 산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직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의 발급자는 병조·선원록청·장용영 세 곳으로 나타나며, 임명 관직은 모두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이었지만 녹을 받지 못하는 군직이나 외직이었다. 

관장 차첩은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소속 하리 등을 임명하는 

임명장이었다. 문서식은 『경국대전』의 「첩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첫 부분은 

“모관위차정사(某官爲差定事)”로 시작하여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과 임명 직책을 기록한 뒤 

첩식의 결사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를 적고 문서의 수취자를 기록한 뒤 발급 일자를 쓰고 

관인을 찍었다. 문서의 형식은 구전 차첩보다 훨씬 자유로워 첫 부분 이후의 임명 내용 부분에 

정해진 투식이 없었으며, 때로는 「첩식」의 결사까지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전하는 관장 차첩의 발급자는 이조·장례원·춘추관·사포서·선원록청의 경아문과 관찰사 통제사 

절제사·진영장·수군우후·만호·수령 등의 외아문의 장이다. 이들이 임명한 직책은 모두 자신이 

속한 관사나 군대, 행정 단위의 직임이었다. 경아문의 경우 이조에서는 섭호장과 종묘 제례의 

제관, 장례원에서는 각종 의례의 집행관, 춘추관에서는 사고 참봉, 사포서는 강주인(江主人), 

선원록청은 참군과 서사 낭청을 임명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통제사 진영장 절제사 

수군우후 만호·수령 등이 발급자이며, 이들이 관사 내의 군임, 향임 등을 임명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 있는 것은 수령이 발급한 차첩이다. 수령이 임명한 직임은 향소의 임원, 향약소 

의 임원, 면임·이임, 향교·원우의 임원, 제관, 향리, 군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문서를 통해 

수령의 지방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9품 이상의 임명장으로 정직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한 고신과 달리 무록직 속관을 임

명하는 별도의 임명장 차첩이 있었다는 것은 임명상의 위계가 존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고신에 왕의 직접 임명과 왕의 결재를 통한 관사의 임명이 존재하듯이 차첩에도 왕의 결재를 

받은 임명과 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속관을 임명하는 두가지 위계의 임명이 있

었다. 차첩 임명에서는 무품 관원 혹은 임명받은 자가 품계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품계와 상관없

이 직사만을 언급하며 직사의 수행을 잘할 것을 지시·당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녹이 정



해지지 않았으므로 관아에서 내려주는 요(料)를 받거나 혹은 역적(役的)인 성격을 띤 업무 수행

으로 취급되어 요조차 받지 못하였다. 

 

소차계장류 (3) 

소지(所志) (3)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문협(申文協) 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조남(申祖楠) , 신문협(申文協)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1832 년    

· 형태사항 크기: 98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3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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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상인여제류산송소지 

(常人與儕類山訟所志), 채송소지(債訟所志), 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頉役所志), 

탈면환호소지(頉免還戶所志), 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이방성명소지 

(吏房姓名所志), 절각소지(折脚所志),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 원역연로자대소지 

(員役年老子代所志), 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 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 

(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 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畓不還退所志), 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 14 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보물 제 483 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등장은 여러 사람이 연명해 관부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고, 단자는 대개 사대부가 직접 관부(관찰사 또는 수령)에 올리는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유서필지』에 사부이산송사정단자(士夫以山訟事呈單子), 대본관체귀친정영문단자 (待本官遞歸親 

呈營門單子)의 구체적인 서식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단자는 대부분 산송 관계이다. 

또한 원정도 대부분 소장의 성격을 띠며, 산송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서도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송과 효행, 탁행(卓行) 등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등장의 경우와 같이 연명(連名)해 관부에 올린다. 관찰사(또는 순찰사), 수령, 

암행어사 등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양반(관원)이 자기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송에 내리는 처분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이며 사회사 연구에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조승(申祖承) 등 상서(上書)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조남(申祖楠) , 신조승(申祖承)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1832년    

· 형태사항 크기: 91x5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384 ~쪽 

 

 

상서(上書)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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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 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 차, 3 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관원이 세자에게 올리던 글. 

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 올리는 것으로서, 왕에게 올리는 소에 해당한다. 조선시대는 

대리청정한 세자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 기간도 길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서 원본이 전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상서의 사료적 가치는 상소와 비슷하며,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등 관찬서(官撰書)와 문집류에 전재(轉載)된 것도 

참고자료가 된다. 그 서식(書式)은 『전율통보(典律通補)』별편(別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서의 

피봉을 쓰는 법은 상소와 같으나, 상소에서 ‘상전(上典)’이라 쓰는 곳에 ‘세자궁(世子宮)’이라 쓰면 

된다. 

 

1832년 신조남(申祖楠)·신조승(申祖承) 등 상서(上書) 

 



증빙류 (34) 

시권(試券)- (9) 

1627년 신홍망(申弘望) 시권(試券)-부(賦)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홍망(申弘望)   / 수취: 예조(禮曹) 

· 작성시기 1627 년    

· 형태사항 크기: 80x20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5. 시문류 / (1) 시권 / 시권 / 423 ~4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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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券)-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 

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 

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 

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 

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 

(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 등 내지 12 

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 

(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 

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 

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 공유 

(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 

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 

(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순통·통·략·조(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 

(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 정시 

(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 

(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 

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落幅］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1760년 신한로(申漢老) 시권(試券)-대책(對策)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한로(申漢老) 

· 작성시기 1760 년    

· 형태사항 크기: 73x20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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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과거 응시자가 왕이나 황제의 물음에 대답한 치국(治國)에 관한 책략을 대책이라고 한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글씨를 비단이나 대나무쪽에 썼다. 그러나 비단은 너무 비쌌기 때문 

에 서민들은 주로 대나무를 쪼개어 썼다. 책(冊)이라는 글자도 글씨를 쓴 대나무쪽을 모아 

대나무 위쪽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은 것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이처럼 대나무를 가느다랗게 

쪼개어 사용한 것을 책(策)이라고 했다. 중국 한나라 때의 시험 방식이 매우 특이했는데, 수험생 

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앞에 문제가 적힌 책(策)을 놓고 답을 써야만 

했다. 즉, 책을 마주 대하고 정답을 궁리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험을 대책 

(對策)이라고 했다. 

중국 한나라의 관리등용시험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정사(政事)나 경의(經義)상의 문제를 

내면 수험자는 거기에 답하였는데, 책(策)은 이때 문제를 써놓은 글이다. 

우리 나라는 958 년(광종 9) 과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시무책(時務策)도 함께 물었다. 조선시대도 

고려의 과거제를 계승하여 문과시의 종장(終場)에 대책을 시험하여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에도 

거의 변동없이 준수되었다. 

역대의 사기(史記)나 시무에 관한 것이 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과거 이외 때로는 일반관리에게 

책문을 내어 그 성적에 따라 자품(資品)을 올려 포상을 하기도 하고, 관리나 관직에 있지 않은 

지식인들도 정치적 의견을 시무책의 형식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시권(試券) 미상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81x8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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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구(準戶口) (24)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의 소위 '민정문

서(民政文書)' 또는 '장적(帳籍)'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속되었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 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 

을 작성하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 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 

(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 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 통은 돌려보내고, 1 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 

중초(戶籍中草)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 

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354 건을 검토한 결과 324 건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 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이 규식 

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 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 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 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 

(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 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봉주공파의 전래 호적류는 24점으로 l5세 홍망에서 부터 24세 상기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대부분의 준호구이다. 준호구에 기재된 이 가계의 전래 노비를 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도망노비를 



포함하여 125구 정도이고 상기대에 가서는 겨우 10구 정도 유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홍망은 울산부사、강원도 도사、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는데、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1666년(강희 

5)의 준호구에 의하면 기재된 노비수가 45구였다. 이는 도망노비와 가현노비(加現奴婢)를 포함한 

숫자이다. 1675년(강희 14)에 그의 손자 숙범(叔範)이 홍망에게서 전래 받게 되었고、뒤에 많이 늘게 

되어 강희 38년 숙범의 준호구에 의하면 총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도망노비의 추심이나 

매득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 노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면 하천(下川) 

이혜(泥兮) 소문(召文)、 선산(善山)、우곡(羽谷)、의흥(義興)、안동、성주(星州)、금산(金山) 

칠곡(漆谷)、안평(安平)、강릉(江陵) 등으로 의성을 비롯한 경북일대이다. 

대체로 이러한 수준에서 숙범→분구(賁龜) →정오(鼎五)→면목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특히 

정오대에는 최대 l25구가 준호구상에 기재되어 있는데、그 분포 지역을 보면 앞의 숙범대에서 보여 준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인동(仁同)、상주(尙州)、청송(靑松)、영덕(盈德)、연일(延日)、진보(眞寶) 등의 

지역들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며、거창(居昌)、김해(金海)、양산(梁山) 등 경남 지역의 일부분과 경기 

수원(水原)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노비거주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망노비의 거주지파악은 되고 있었지만、추쇄는 어려웠던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면목을 이어 상기대에 오면 결국 도망노비의 가재조차 준호구에서 

빠져버리는 실상이었다. 

 

1666년 신한로(申漢老)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한로(申漢老)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666 년    

· 형태사항 크기: 34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3. 증빙류 / (2) 준호구 / 준호구 / 

3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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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 신홍망(申弘望) 준호구(準戶口) 

 

 



1675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681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687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699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702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708년 신진구(申辰龜) 준호구(準戶口) 

 



 

1711년 신숙범(申叔範) 준호구(準戶口) 

 

 

1714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1717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1744년 신분구(申賁龜) 준호구(準戶口) 

 

1789년 신정오(申鼎五) 준호구(準戶口) 

 



1803년 신조응(申祖應) 준호구(準戶口) 

 

 



1798년 신정오(申鼎五) 준호구(準戶口) 

 

 

1816년 신희목(申熙穆) 준호구(準戶口) 

 

 

 

 

 



1822년 신휴룡(申休龍) 준호구(準戶口) 

 

 

1846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49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52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49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55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58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1861년 신상원(申相源) 준호구(準戶口) 

 



갑자년 준호구(準戶口) 미상 

 

 

 

입후성문(立後成文) (1)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입후(立後)할 때 작성하는 문서. 관문서.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규범 아래에서 종가(宗家)나 가계의 계승은 중요한 일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이성(異姓)으로 양자를 삼거나 외손으로 계후(繼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하여 

졌으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힘쓰던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사대부의 양자입사 

(養子立嗣)에 관한 대강(大綱)이 제정되었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입후에 관한 법제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부가의 입후는 예조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예조에서는 입후에 관한 입안을 

일일이 등록하였는데, 현재 ≪계후등록 繼後謄錄≫이 규장각도서로서 전하여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입후입안을 받는 절차는 ① 양가(兩家：與者·受者)에서 계후하는 일을 동의한 뒤, ② 

양가에서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린다. ③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 

로부터 계후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緘辭, 條目)를 받고, ④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⑤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입후입안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모든 입후에 예조 입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예조의 입안 없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간단한 성문으로 입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입후에 관한 문서가 입후성문이다. 입후성문은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① 문서작성 연월일, ② 입후 사유 ③ 입후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④ 

주는 자, 문장(門長), 증인, 필집(筆執：증서를 쓴 사람)의 착함(着銜：글의 끝에 이름을 씀.), 

수결(手決) 등이 기재되며, 입후성문은 입후자를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받아 간직하게 된다. 

입후하는 일에 신중하였던 것은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뒤에 재산상속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후성문은 지방의 전통가문에 전하는 것들이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몇 

장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양자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805년 신조호(申祖祜) 등 일문제족(一門諸族) 입후성문(立後成文)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후성문 / 사회-가족친족-양자문서 

· 작성주체 발급: 신씨일문제족(申氏一門諸族) 

· 작성시기 1805년    

· 형태사항 크기: 114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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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立後)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으로、두 집안이 

합의문서를 만들어 관에 고하고、예조의 확인절차인 입안(立案)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후 과정에도 파양(罷養)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었다. 

이를테면 동종의 맏아들로서 남의 뒤를 잇게 하는 경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남의 양자가 된 자의 생가 부모가 무후(無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파양하여 

생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 註 24) 

봉주공파의 이 입후문서는 22세 종손인 조응(祖應)이 1804년(순조 4) 11월 30일에 후사가 없이 

죽자、이에 이듬해 정월 8일에 단성에 있는 종족(宗族) 조호(祖祜)의 셋째 아들인 희목 註 25) 을 종손으로 

입후하는 과정을 기록한 표문이다. 

조응이 28세로 요절하자 문중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 조응의 종숙인 정년(鼎年)을 단성의 조호에게 

보내어 조호의 제 3자인 희목을 종손으로 삼아 종사(宗嗣)를 잇게 하였다. 이에 조호의 형 조영(祖榮)과 

함께 데려와서 비로소 입곡(入哭)하고 발상(發喪)하여 승중자(承重子)가 되었다. 

종손 희목의 생부인 조호와 양모 진양강씨(晉陽姜氏)를 비롯한 신씨일가들이 연명하고 수결하였다. 대개 

입후는 친진(親盡)의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가계에서는 11촌 

사이에서 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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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3) 

문안단자 (1) 

1657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신홍망(申弘望)   / 수취: 경주진관병마절도사(慶州鎭管兵馬節度使) 

· 작성시기 1657 년    

· 형태사항 크기: 47x9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본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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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시대 각 도(道)의 군사적인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종2품 서반(西班) 관직. 

일반적으로 병사(兵使)로 약칭되었다. 도의 국방 책임을 맡아 유사시 군사적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까닭에 주장(主將)·주수(主帥) 또는 곤수(閫帥)·수신(帥臣) 등으로 불렸다. 

전신(前身)은 병마도절제사로서, 태종 때 제도의 뼈대가 갖추어졌다. 주로 연변에 설치된 병영과 

진의 영진군(營鎭軍)을 지휘, 국방에 임하는 한편, 지방군의 습진(習陣)·무예 훈련 등을 

담당하였다. 

전임(專任) 병마도절제사는 함경도·평안도·충청도·전라도·경상좌도·경상우도에 1 인씩 두어졌고, 

황해도·강원도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겸임 병마도절제가 각 1 인씩 두어졌다. 

연변 중심의 방위체제는 1455 년(세조 1) 전국에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편성했다가 1457 년 

진관체제로 개편하여 내륙에도 국방 거점이 마련된 체제로 변하였다. 

이에 모든 수령이 직급에 상응하는 병마직함(兵馬職銜)을 띠고 관할 지역의 하번(下番) 경군사 

(京軍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을 파악하고 번상(番上)·훈련·군장 점검 등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진군이 없던 경기도(京畿道)에도 1458 년 도관찰출척사 겸임의 병마도절제사를 

두게 되었다. 이 병마도절제사를 1466 년 병마절도사로 개칭한 것인데, 1467 년에 내륙의 주요 

방어 거점에 병마절도부사를 두었으나, 곧 혁파되었다. 

1466 년에 도관찰출척사 또한 관찰사로 개칭되면서 그 동안 겸대(兼帶)해 온 ‘제조병마(提調兵馬) 

의 직함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병사에 대한 감독권을 상실한 까닭에 문신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1472 년(성종 3) 각도관찰사가 모두 병사를 예겸(例兼)하게 했고, 이에 이르러 

병마절도사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관찰사 겸임의 병사는 겸병사(兼兵使), 전임 병사는 단병사(單兵使)로 구분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겸병사 8 인 외에 충청도·전라도·평안도와 경상좌도·경상우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단병사를 각 1 인씩 두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겸병사만이 두어져 

병사는 총 15 인이었다. 

1593 년(선조 26)부터 황해도에도 단병사가 두어져 조선 후기에는 16 인의 병사가 파견되었다. 

병사의 임기는 720 일이며, 병마절도사영 즉 병영에는 우후(虞候)와 구전군관(口傳軍官) 등의 

품관(品官)과 진무(鎭撫)·병영리(兵營吏)·공장(工匠)·노비 등이 배속되었고, 특히 함경북도 병사 

밑에는 평사(評事)가 계속 두어졌다. 



병사는 평시에 본인이 직접 또는 우후나 평사 등을 통해 도내를 순회하면서 지방군의 훈련, 

무기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군장, 군사 시설 수축 등을 살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외적 침입 

이나 내란·도적·호환(虎患) 등이 발생한 유사시에는 유방(留防)하는 정병 등의 지방 군사력을 

동원, 지휘하여 대처해야 하였다. 

또한 임기응변하여 군사 조치를 취하고 나서 중앙에 보고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를 위해 

병사가 도내의 정병은 물론 하번인 수군·경군사까지 파악하고, 진장(鎭將)·수령 등의 군사업무 

포폄(褒貶) 및 군사적 범법 행위에 대한 형(刑)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16 세기 초엽 이후 정병이 군포 대납 대상으로 변하여 도역(逃役)이 급증하는 등 폐단이 심화 

되어 진관체제가 무너졌다. 

그리고 1555 년(명종 10) 무렵부터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분군법(分軍法)이 시행되어 지방군 

의 지휘권이 병마절도사로부터 벗어나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부에 직접 속하게 되었 

다. 

임진왜란 때 큰 실패를 맛본 뒤 진관체제 복구를 전제로 속오군(束伍軍)을 편성하고 영장(營將) 

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군포 대납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문신 병사가 자주 임명되고, 겸병사와 단병사 사이에서 지휘 계통마저 분명하지 못하게 되어 

병마절도사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에서 1895 년(고종 32) 도제(道制)가 폐지되어 병마절도사 또한 

폐지되고, 1896 년 지방에도 신식 군제의 군대로서 진위대(鎭衛隊)가 편성되었다. 

 

혼서(婚書) (2)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납채할 때 보내는 문서. 

예서(禮書)·예장(禮狀)이라고도 하며, 장지(壯紙)를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썼다. 넓은 의미의 

혼서에는 사주단자(四柱單子)와 혼인택일에 관한 서장(書狀)까지 포함된다. 현전하는 고문서 중 

납채하는 혼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成均進士曺致唐(手決)(성균진사조치당(수결)) 

外孫金富弼 年已長成 未有伉儷謹行納采之儀 伏惟尊鑑謹上 

외손김부필 년이장성 미유항려근행납채지의 복유존감근상 

狀(상) 

嘉靖十五年七月日(가정십오년칠월일) 



이 혼서는 1536 년(중종 31) 7 월 성균진사 조치당(曺致唐)이 외손자 김부필(金富弼)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신부집에 납채할 때 보낸 것이다. 혼서는 시대·지역에 따라 서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혼서는 현전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오래된 것은 드물다. 조선시대 혼인풍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1666년 신홍망(申弘望) 납폐서간(納幣書簡)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홍망(申弘望)   / 수취: 의성김씨가(義城金氏家) 

· 작성시기 1666년    

· 형태사항 크기: 62x8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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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서간(納幣書簡) 

납채 뒤 정혼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해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혼례의식. 육례. 

납폐서(納幣書)와 폐백(幣帛)을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으로, 폐백으로는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채단(綵緞)을 보낸다. 함에 넣는 물건은 지방과 사회 계층, 빈부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패물·혼서지(婚書紙)를 넣는다. 

여섯 가지 의식절차인 육례(六禮) 중의 하나이다. 납채 뒤 정혼(定婚)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서신을 써서 사자(使者)를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 이것을 받아 회답을 써주고 음식을 대접 

하며, 사자는 돌아와 복명하는 등 납채 때와 그 형식이 같다. 그리고 청단(靑緞)과 홍단(紅緞) 두 

끗을 보내며, 그 품질은 빈부에 따라 적당히 정한다. 

혼서는 비단 겹보에 싸서 함 속에 넣는데, 신부아버지가 그것을 받아 사당에 고하는 것은 납채 

때와 같다.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신부가 죽을 때 혼서를 관에 넣기도 한다고 한다. 함에 

혼서와 채단을 넣은 뒤 무명 여덟 자로 된 함질끈을 구하여 석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한다. 이것을 봉채(封采)라고 하며, 흔히 ‘봉치’라고도 한다. 

아들을 낳고 내외를 갖춘 사람을 ‘함부’로 정하고 서너 사람은 횃불을 드는데, 이는 주로 어두울 

때 함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함이 오기 전에 신부집에서는 화문석을 대청에 깔고 소반에 봉치떡 

을 해놓는다. 함이 오면 떡시루 위에 함을 내려놓고 함부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기도 한다. 

대개 납폐는 전안(奠雁) 전날에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날의 길흉과 시세에 따라서 며칠 전에 

하는 수도 있고 전안 당일에 하는 수도 있다. 

 

치부기록류 (11) 

재사완의(齋舍完議) (1)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 1562~1624)의 관련 전적들이다. 그는 김성일(金誠一, 1538~1593)의 문

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23년(1590)에 예안현감(禮安縣監)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임진왜

란 때는 의병모집과 식량조달을 하여 왜군과 싸웠다.  

의성(義城)에 근무할 때는 「장대서원(藏待書院)」을 세워 지방의 교육에 힘썼다. 《갑진 걸물절왜

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 이 자료는 선조 37년(1604)에 약 40여개의 자료들을 필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직소와 책의 서문을 쓴 것,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 여행기 등 여러 장르의 글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에 관련된 기록과 금강산과 소백산을 여행한 글이 참고할 만하다.  

책의 처음에 갑진 걸물절왜사소(甲辰 乞勿絶倭使疏)가 수록되어 있다. 《구미 구보 신장도목완의



(龜尾舊洑新粧都目完議)》 이 자료는 경북 구미의 길부촌(吉夫村)에 있던 옛날의 저수지를 오봉

(梧峯) 신공(申公)이 쌓고 인근의 동네 주민 천 여 호(戶)에게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기유년(己酉

年) 봄에 신씨종가(申氏宗家)에서 마지기당 다섯 냥을 기준으로 거두게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

여 옛날의 도목(都目)을 고치고 그 규모와 규정 일체를 새롭게 정비한 후 경술년(庚戌年)에 기록

한 것이다. 명단에는 지역, 인명, 논밭의 크기를 표시하고 권말에는 조약절목(條約節目)을 두어 

보의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권말의 첨지(籤紙)에는 후대인 1862년에 전주(田主)인 천

동재사(泉洞齋舍)에서 작성한 ‘보중명문(洑中明文)’이 붙어 있다.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嶺南同道會題命卷)》 이 자료는 1601년 영남 출신으로 관직에 있는 26명

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시를 지은 것을 다시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이호민(李好閔)이 권수에 

시를 짓고 이어 그 명단으로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 이호민(李好閔), 강신(姜紳), 강사연

(姜糸延), 윤화(尹曄), 박응립(朴應立), 신지제(申之悌), 강심(姜沈), 김택룡(金澤龍), 권경호(權景虎), 

류중룡(柳仲龍), 전우(全雨), 오극성(吳克成), 이홍발(李弘發), 박광선(朴光先), 권세인(權世仁), 권순

(權淳), 권두(權㴻), 김헌(金憲), 노도형(盧道亨), 이민성(李民宬), 권제(權濟), 신경익(申景翼), 이민환

(李民寏), 조정(趙靖), 조우인(曹友仁), 남복규(南復圭) 등의 관직과 자(字), 출신지역을 기록하였다. 

《장사일록장지(長沙日錄壯紙)》 이 자료의 표지에는 ‘고송부군행장(孤松府君行狀)’이란 제목이 있

으며 서문은 기미년(己未年) 7월 후손인 생원 진귀(震龜)가 썼다.  

고송부원군은 인조 때의 문신인 신홍망(申弘望, 1600~?)으로 그는 162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

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639년 별시문과 급제하여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 

3년(1652) 임진년 9월에 패만(悖慢)한 이시모(李時楳)의 처벌을 청한 이온발(李溫發)의 상소에 대

하여 이시매가 선현의 일을 독단, 훼손하여 자신을 변명하므로 이에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신홍

망이 왕에게 단독으로 사실을 고하자 당파를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된 사실에 대하여 그 

경과와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상소와 사건을 10월 9일, 11일~30일, 11월 1일~30일, 12월 1

일~21일에 걸쳐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첨부자료로 신진귀(申震龜)가 찬(撰)한 <통훈대부 승문원판교 겸춘추관편수관 고송부군 행장초기

(通訓大夫 承文院判校 兼春秋館編修官 孤松府君 行狀草記)>가 권말에 있으며 이는 그의 조부인 

신홍망(申弘望)의 행장을 정리한 것이다. 《재사완의(齋舍完議)》 이 자료는 필사본 1책의 분량이

며 면지에는 갑자년 10월에 동중(洞中)의 여러 사람에게 이 완의(完議)를 나누어 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신중인(申重仁)의 글이 있다.  

서문은 정유년 신분귀(申賁龜)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완의절목에서는 묘제(墓祭), 삼대제문(三代祭

祀) 등을 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도록 하며 그에 소용되는 쌀, 곡식, 제기, 기물 등의 확보와 

점검에 관련된 사항, 초상 때의 부조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제사에 불참

한 사람에 대하여 태형(笞刑)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규칙도 보인다. 합철된 내용으로는 신성귀(申

聖龜)가 종계(宗契)의 규칙에 추가사항을 무인년(戊寅年) 12월 에 작성한 <추정약조(追定約條)>

있다. 

완의(完議)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稧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책 16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종형제들과 더불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년(숙종 

43、정유)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鴒原)」 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이어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제답(祭畓) 소출이 많게는 4O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정월 8일의 

제사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혹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솥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 

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그리고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무인)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 

이나、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세를 판단하여 빌려주되 대여료 5전(戔)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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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신분구(申賁龜) 서(序) 재사완의(齋舍完議) 

· 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 사회-조직운영-완의 

· 작성주체 발급: 신분구(申賁龜) 

· 작성시기 1717 년    

· 형태사항 크기: 28x36.5 / 합철, 1 책 3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Ⅱ. 오봉가문 / (1) 재사완의 / 재사완의 / 449 ~4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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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적(梧峰手蹟) (1) 

오봉수적(梧峰手蹟)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형태사항 크기: 27x34.5 / 첩장, 1 책 31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9) 오봉수적 / 오봉수적 / 600 ~615 쪽 

 

 

 

 



 

 

 

 

 



 

 

 

 

 



 

 

 

 

 



 

 

 

 

 



 

 

 

 

 



 

 

 

 

 



 

 

 

 

 



 

 

고송수적(孤松手蹟) (1) 

고송수적(孤松手蹟)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형태사항 크기: 22.5x35 / 첩장, 1 책 53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10) 고송수적 / 고송수적 / 616 

~642 쪽 

 

 

 



 

 



 

 

 

 



 

 

 

 



 

 

 

 

 



 

 

 

 



 

 

 

 



 

 

 

 

 



 

 

 

 

 

 



 

 

 

 



 

 

 

 

 



 

 

 

 

 

 



 

 

 

 



 

 

 

 



오봉선생연보초기(梧峰先生年譜草記) (1) 

선조 연간 오봉선생연보초기(梧峰先生年譜草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연보 / 개인-전기-연보 

· 형태사항 크기: 19x29 / 합철, 1 책 59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7) 

오봉선생연보초기 / 오봉선생연보초기 / 561 ~595 쪽 

 

 

 

 

 

 



 

 



 

 



 

 



 

 



 

 



 

 



 

 



 

 



 

 



 

 



 

 



 

 



 

 



 

 



 

 



 

 



 

 



구미구보신장도목(龜尾舊洑新粧都目) (1) 

구미구보(龜尾舊洑)는 신지제가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畓)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으로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보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입역(立役)이나 수세(水貰)가 전혀 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 당 5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보 중에 있는 경작자들이 일제히 회합하여 

구보 도목(都目)을 추심한 뒤 경술년 9월에 새로 조약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이 완의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였고、이어 

상·중·하고(上·中·下庫)로 구분하여 보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답주(畓主)를 쓰고 

다음 단에 몇 배미(夜味) 몇 두락지(斗落只)로 경작 면적을、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뀐 부분은 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 면적은 총 

427두 4승락지(升落只)였다. 덧붙여 이 보를 지키는데 공이 있었던 천동(泉洞) 강세원(姜世元) 증조의 

업적을 기록하였다. 즉 이 보 안에 어떤 경궁인(京宮人)이 새로이 축보(築洑)하려는 것을 강세원 증조가 

홀로 여러차례 관에 상서(上書)하여 쌓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약 절목 11조를 기록하고 

있다. 

조약 내용은 보주(洑主)인 신씨들도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수세해야 하며、도감은 

타성에서 뽑고、송침방천(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송가(松價) 

1전과 군정조(軍丁修) 1전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두수(斗數) 중 태반이 

감고배(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고、상고는 5두락지 당 1명、중고는 

10두락지 당 1명、하고는 15두락지 당 1명씩을 입역하도록 하였다. 입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명에게는 가물(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백주(白酒)나 대전(代錢) 4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7삽(鍤)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5삽이 되어 군정수가 25명이 됨으로써 두수가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고、백주도 5분(盆)이 되었는데 이를 대전 4전에 비겨 4분만을 내고 1분을 거절하면 

관에 고하여 엄징(嚴懲)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보 중에 양산금송(養山禁松)하여 방천(防川)에 쓰고자 하는데、중간에 보법(洑法)이 해이하여져 간혹 

인반(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었는데、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엄처하는 일、상하 

작자(作者)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자답(自畓)이면 관에 고하고、반분작자(半分作者)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흘역(訖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서압(署押)을 받아 공증하였다. 

 

 



경술년 구미구보신장도목(龜尾舊洑新粧都目)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 경제-농수산업-전답안 

· 작성지역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 작성시기 경술 

· 형태사항 크기: 28.5x34.5 / 합철, 1책 39면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2) 구미구보신장도목 / 

구미구보신장도목 / 467 ~486쪽 

 

 

javascript:popEmapWin('AN','DYD_17_03_0033','%EA%B2%BD%EC%83%81%EB%B6%81%EB%8F%84 %EA%B5%AC%EB%AF%B8%EC%8B%9C');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G.0000.4719-20101008.B052b_077_00237_YYY','%EA%B2%BD%EC%83%81%EB%B6%81%EB%8F%84 %EA%B5%AC%EB%AF%B8%EC%8B%9C');


 

 

 

 

 



 

 

 

 



 

 

 

 

 

 



 

 

 

 

 



 

 

 

 

 

 

 



 

 

 

 

 



 

 

 

 

 



 

 

 

 

 

 



 

 

 

 



 

 

 

 



동도회안(同道會案) (1) 

내제(內題)는「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名卷)」으로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 1601년(선조 34) 추 7월에 장악원(掌樂院) 새 청사에 26인이 모여 이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좌장이 되는 서천(西川) 정곤수(鄭琨壽)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상애지정(相愛之情)을 다진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인 

임인년 맹추(孟秋)에 오봉(五峯) 이호민(李好閔)이 쓴다고 하였다. 

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인은 다음과 같다. 

보국숭록대부 정곤수、성균관사 이호민、호조참판 진양군(晉陽君) 강신(姜紳)、충좌위 부호군 강연(姜綖) 

군자감 정 윤엽(尹曄)、훈련원 첨정 박응립(朴應立)、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申之悌) 익위사 익위 강담 

(姜紞)、울산도호부 판관 김택용(金澤龍)、사헌부 감찰 권경호(權景虎)、성현도 찰방 유중용(柳仲龍)、 

중림도 찰방 전우(全雨)、전 황간현감 오극성(吳克成)、전 청산현감 이홍발(李弘發)、창녕현감 박광선 

(朴光先) 전 장기현감 권세인(權世仁)、사재감 주부 권순(權淳)、용양위 부사과 김혜(金憲)、선공감 직장 

노도형(盧道亨)、승문원 저작 이민성(李民宬)、교서관 저작 권제(權濟)、선공감 봉사 신경익(申景翼)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민환(李民寏)、광흥창 부봉사 조정(趙靖)、제용감 참봉 조우인 

(曺友仁)、승문원 부정자 남복규(南復圭) 등이다. 

지역별로는 상주가 8인으로 가장 많고、함창(咸昌) 4인、군위(軍威) 3인、영해(寧海)·단성 각 2인 

의성·성주(星州)·예안(禮安)·거창(巨昌)·초계(草溪)·금산(金山)·고령(高靈)·안동이 각 1인이었다. 

1602년 이호민(李好閔) 동도회안(同道會案)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주체 발급: 이호민(李好閔) 

· 작성지역 서울  / 서울특별시  

· 작성시기 1602 년    

· 형태사항 크기: 28.5x38 / 합철, 1 책 7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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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이호민(李好閔)을 비롯한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영남인들이 만든 동도회(同道會)에서 

1602년(선조35)에 작성한 제명권(題名卷) 

 

체제 및 내용 

영남동도회제명권은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면은 겉표지이다. 2면에는 1602년에 이호민이 

쓴 서(序)가 실려 있고, 3~4면에는 영남동도회 회원 27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명단에는 관계, 

관직, 성명, 자, 출신 지역 등이 적혀 있다. 

 

특성 및 가치 

먼저 영남동도회제명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2면을 보면, 신축년에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영남인들이 장악원(掌樂院) 새 관아에서 동도회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임인년에 이호민(1553~1634)이 영남동도회제명권의 서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호민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신축년은 1601년이고 임인년은 1602년이다. 이 책은 서가 쓰인 1602년 

(선조 35)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각자 녹봉을 덜어서 이 제명권을 만들었다. 

명단의 첫 번째 인물은 보국숭록대부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이고, 두 번째 인물은 

정헌대부 행동지중추부사 겸(兼) 홍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이호민(李好閔)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시에 같은 지역 출신의 관료들이 동도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古文書集成』 77, 

韓國學中央硏究院,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1〉 

〈2〉 

題嶺南同道會題名卷  

我嶺南人 , 宦遊于京者 , 作同道會于掌樂院新廨 , 至者二十六人 , 

時萬曆辛丑秋七月也。西川鄭相公以病不克赴 , 其聞而樂之 , 

則視赴者有加。會已各捐俸 , 謀所以題名壽迹者 , 幷錄西川公于首簡 , 

屬余志其事。噫 , 嶺之士仕于朝者 , 舊不止此數 , 

而名儒鉅卿茂才者居多。向雖存亡聚散之不常 , 而其存者相愛之情 , 

亦不以聚散而替焉 , 斯可尙也已。仍係詩以美之。 

文獻吾東說嶺南 , 世生卿相賁朝參。 

向來浪迹成漂梗 , 勝日淸尊倚半酣。 

梅竹幽居同晩計 , 朱陳厖俗願何慙。 

秋風懷土人人是 , 夢裏相携訪舊菴。 

壬寅孟秋 , 五峯李好閔稿。 

〈3〉 

輔國崇祿大夫西川君鄭崐壽  汝仁  星州  

正憲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李好閔  孝彦  軍威  



推忠奮義平難功臣嘉義大夫戶曹參判晉興君姜紳  勉卿  尙州  

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姜綖  正卿  尙州  

通訓大夫軍資監正尹曄  汝晦  尙州  

顯信校尉守訓鍊院僉正朴應立  信甫  寧海  

中直大夫行禮曹正郞知製  敎申之悌  順夫  義城  

保功將軍行翊衛司翊衛姜紞  文卿  尙州  

奉列大夫行蔚山都護府判官金澤龍  施普  禮安  

中直大夫行司憲府監察權景虎  從卿  咸昌  

宣敎郞省峴道察訪柳仲龍  汝見  居昌  

承議郞重林道察訪全雨  時化  草溪  

奉正大夫前行黃澗縣監吳克成  誠甫  寧海  

奉直郞前行靑山縣監李弘發  景晦  金山  

奉直郞行昌寧縣監朴光先  克懋  高靈  

宣敎郞前長鬐縣監權世仁  景初  丹城  

〈4〉 

承議郞前行司宰監注簿權淳  和甫  ▣▣ 

進勇校尉龍驤衛副司果權澍  汝霖  咸昌  

秉節校尉忠武衛副司果金憲  晦中  尙州  

承訓郞前行繕工監直長盧道亨  伯嘉  尙州  

通仕郞承文院著作李民宬  寬甫  軍威  

啓功郞行校書館著作權濟  致遠  丹城  

宣敎郞行繕工監奉事申景翼  文叔  尙州  

▣▣郞前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李民寏  而壯  軍威  

宣敎郞行廣興倉副奉事趙靖  安▣ 尙州  

宣務郞前行濟用監參奉曹友仁  汝益  咸昌  

權知承文院副正字通仕郞南復圭  汝容  安東  

번역문  

〈2〉 

영남동도회(嶺南同道會) 제명록(題名錄)에 적다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는 우리 영남인들이 장악원(掌樂院) 새 관아에서 동도회(同道會)를 만드니 

참여한 이가 26명이고 때는 만력(萬曆) 신축년(1601, 선조 34) 초가을이었다. 서천군(西川君) 

정상공(鄭相公)1)은 병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니 이를 

보고서 참가한 사람이 늘어났다. 회원들은 이미 각자 녹봉을 덜어서 기금을 모았으니 명단을 

작성하여 행적을 후세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첫줄에 서천군을 병록(幷錄)하여 이날의 일을 

기록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였다. 아! 영남의 선비 중에 조정에 벼슬살이한 사람은 예전에 이 

정도 숫자에 그치지 않겠지만, 이름난 선비, 현달한 대신, 뛰어난 수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옛날에는 비록 일정하지 않게 남았다가도 없어지고 모였다가도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는 인정 역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세태(世態)로도 변하지 않으니 이 점이 

가상하다. 이에 시를 적어 찬미하노라. 



문헌 2)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남을 얘기하니 

세상에 배출한 공경재상이 조참을 장식하네 

지난날 떠도는 행적은 표류한 인형 3) 신세라 

좋은 날에 맑은 술 마시니 반쯤 거나해지네 

매화와 대 심어 은거하자는 노년계획 같으니 

주진 4)의 도타운 풍속 원한들 뭐가 부끄럽나 

가을바람 불어 사람들마다 고향 생각하는데 

꿈속에서나마 서로 손잡고 옛집을 찾아보세 

임인년(1602, 선조 35) 초가을에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초안을 쓰다. 

1)서천군(西川君) 정상공(鄭相公) 

서천은 봉호(封號)이며 상공은 정승이란 뜻으로 서천군에 봉해지고 좌찬성에 오른 

정곤수(鄭崑壽)를 가리킨다. 정곤수(1538~1602)는 본관은 청주이며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이다. 초명은 규(逵)이며 곤수는 선조의 하사명이다. 정구(鄭逑)의 형이며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때 선조를 의주까지 따라서 호종공신에 

책록되었다. 

2)문헌(文獻) 

문(文)은 전장(典章) 제도와 관계가 있는 도서를 말하고 헌(獻)은 문견이 많아 

장고(掌故)를 익히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자료와 학자를 뜻한다. 

3)표류한 인형 

원문 ‘표경(漂梗)’은 물에 떠다니는 도경(桃梗), 정처 없는 신세를 비유한다. 도경은 

복숭아나무를 깎아서 만든 인형이다.『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토우(土偶)가 도경과 

대화하는 내용이 보인다. 

4)주진(朱陳)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시 「주진촌(朱陳村)」에 나오는데, 한 마을에 주씨와 진씨 두 

성씨만 살면서 대대로 서로 혼인했다고 한다.『白香山詩集 卷 10』 두 집안이 대대로 

혼인을 맺은 세의(世誼)가 있을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정부인조씨불망기(不忘記) (1) 

이 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정부인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상을 당하여 자 홍망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천계 경인년 종천록 정부인조씨불망기(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l、경인)에 졸하여 88세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천계(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영력(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순치(順治) 7년이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희종(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홍망이 그의 어머니 조씨의 상사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전주 임소(任所)에서★ 註 27) 한열지증(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 2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 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습용의복(襲用衣服)、소렴의금(小殮衣衾)、대렴의금(大殮衣衾)、치관(治棺)、장산(葬山)、산즉호상(山卽護

喪)、부물(賻物)、만장(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부의록(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1650년 정부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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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1) 

신분구의 상사 시에 그 내력과 준비절차 및 상례 과정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선군(先君)이 임술년 5월 

24일에 갑자기 한기(寒氣)와 두통、요통、사지통이 있은 뒤 6월 초4일에 졸하였다는 내용과 그 뒤에 습

구(襲具)、소렴구(小殮具)、대렴구(大殮具)、관판(棺板)、개빈(改殯), 칠(漆)、장산(葬山)、혈심(穴深)、석회

(石灰) 등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이어 분구의 셋째 사위인 유재춘(柳載春)의 제문과 장사시의 부조 내

용을 기록하였다. 1책 7장이다. 

1742년 임술년종천록(壬戌年終天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신종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신종록 

· 작성시기 1742 년    

· 형태사항 크기: 19x19 / 합철, 1 책 1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4) 임술년종천록 / 임술년종천록 / 502 

~50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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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佳道谷祔葬位考位不忘記) (1) 

신분구(1677~1745)의 상사를 당하여 그의 자도삼·도구·도만 중 어느 누가 기록한 것으로、내표지에는 

「을축년위장록(乙丑年慰狀錄)」이라 하여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분구는 을축년 2월 19일 69세

로 졸하였다.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경주·양동·제천·인동·

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책 16장이다. 

1745년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佳道谷祔葬位考位不忘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 작성시기 1745 년    

· 형태사항 크기: 20x22 / 합철, 1 책 3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5)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 / 가도곡부장위고위불망기 / 510 ~5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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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타일록(黃跎日錄) (1) 

1749년 황타일록(黃跎日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신종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신종록 

· 작성시기 1749 년    

· 형태사항 크기: 20.5x31 / 합철, 1 책 6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6) 황타일록 / 황타일록 / 528 ~560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749','2000','G002+AKS+KSM-XG.1749.0000-20101008.B052b_077_00241_YYY','1749')


 

 



 

 



 

 



 

 



 

 



 

 



 

 



 

 



 

 



 

 



 

 



 

 



 

 



 

 



 

 



 

 



선배필적(先輩筆蹟) (1) 

선배필적(先輩筆蹟) 

· 분류 고문서-시문류-서 / 교육·문화-문학저술-서 

· 형태사항 크기: 22.5x34.5 / 첩장, 1 책 35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오봉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오봉 가문 / Ⅰ. 오봉 가문 / (11) 선배필적 / 

선배필적 / 643 ~6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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